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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2년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인 마포아파트가 착공된 이후 도시화·산

업화로 심화된 주택난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되어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아파트는, 오늘날 편리하고 쾌적함 등, 아파트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건설당시에는 비교적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인식되던 아파트는

구조·설계·기능 등에 대한 거주자의 욕구가 증대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와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라,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축사업과 달리 재건축조합의 설립 등, 사업시행의

절차가 복잡하고,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조

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서, 재건축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검증하는 객관적인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사, 시공사 등 많은 주체들

이 참여함에 따라 각 주체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오해와 불신, 분쟁 등

주민마찰의 온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획단계에서 재건축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한 체계

적이며 합리적으로 예측함으로써 개발이익 및 리스크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각 참

여주체별 오해와 분쟁을 없애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아파트 재건축사업 타당

성분석 프로세스 모델을 구축.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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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타당성분석 프로세스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타당성분석의 여러 가지 영역 중 사업수행여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재무적 타당성분석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방법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타당성분석 프로세

스 모델을 구축하고, 각 수익·비용항목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

다.

그러나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광범위성과 타당성분석의 다분야적 특성으로 인하여

각 항목에 대한 분석기법 및 산정기준은 기존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유효하다고 인

정받고 있는 것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건축사업의 수행절차 및 방법 등 재건축사업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고찰한

다.

(2) 재건축사업의 비용항목과 수익항목 및 비용·수익 산정방법을 조사하였다.

(3) 재건축사업의 수익 및 비용항목과 산정방법을 바탕으로 사업타당성분석 프로

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타당성분석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4) 제시한 타당성 분석모델에 따라 ○○동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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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일반적 사항

1 . 아파트 재건축의 개요

1 .1 아파트 재건축의 정의

"아파트"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

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200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의 가구 주택부문 전수집계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가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과반수인 47.7%를 차지하였으며 37%를 차지한 단독주택

을 제치고 국내의 가장 일반적인 주거형태로 나타났다. 재건축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적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9호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정

의와 집합주택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내지 50조에 의한 재건축 및

복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할 때 재건축이란 노후·불량주택(단독, 공동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 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재건축은 건물의 노후설비나 공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수선·보수·증

축 등을 하지 않고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 신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건폐율과

용적율의 변경 등 건물규모의 증가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건축법에 의한 개축1)과 증

축2)과는 상이한 개념이다.

1)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이상 포함시)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함
2)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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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도시별 주택 구조현황 (2001년 통계청)

1 .2 도입배경

그러나 지난 1970년대를 전후한 아파트 건설은 불량 주택의 개량과 더불어 도시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택의 대량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1975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는 저급 자재가

많이 사용되어 경과 연수에 비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주거 환경의 질적인 악화

는 물론 유지비 및 수선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다. 또한 이들 주택들은 설비 면에서

특히 낙후되고 구조적으로도 불안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동주택들을 집단적으

로 재건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1987년 11월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 규정을 신설하여 재건축을 위한 법

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 배경으로는 공동주택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방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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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의 슬럼화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도모할 목적이었다.

재건축제도가 도입된 또 다른 중요한 배경은 재건축제도가 도입된 1988년 당시

주택사정은 주택공급 면에서 심각한 공급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

해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민간 자본의 투자 유도를 신속한 사업 달성

및 주택 공급의 양적 확대, 기존 도심의 용이한 택지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

급 이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된 이듬해인 1988년 6월 동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어서 서울시의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업무지침

이 마련되었으며, 1988년 12월 마포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인가를 득 하면서부터 재건

축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1년 7월 건설교통부는 부족한 주택을 대량공급하기 위하여 운영되던 주택건설

촉진법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관리부분을 보강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택법 으로 개편·입법예고 하였으며, 주택건설촉진법상

의 주택조합에 관한 재건축 규정 등을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별법과 통합하

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 (가칭)의 단일법으로 제정·시행토록 2001년 7월 입법

예고하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향후 재건축사업은 체

계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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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건축사업의 관련 법규

2 .1 재건축사업 관련 법규

재건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 (이후 주촉법 이라 함)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촉법 에서는 1987년 11월 재건축

규정을 제정하여 재건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88년 6월 16일 동법 시

행령 제4조의2 및 제42조가 신설되면서 재건축 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 (이후 집합건물법 이라 함)에서는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의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

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분 소유

자 각 4/ 5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 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재건

축·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

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법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가칭) 이 제정·입법예고 되었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

록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추후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가

칭) 에 의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변경되는 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인 효력을 발효하기 위

해서는 령, 규칙 등 후속법령의 조치가 뒤따라야 가능 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법규적 제도아래서 제반사항을 검토·분석하였으며 변경예정의 항목에 대해

서는 각주에서 간략하게 변경 법 조항 및 변경내용을 발췌하여 명기함으로써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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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재건축사업 관련법규 및 적용내용

구 분 법 적 근 거 적 용 내 용

노후·불량
주택의 범위

◇ 주촉법시행령 제4조의2 ◇ 노후·불량주택의 범위

주택조합의 정의

◇ 주촉법 제3조제9항 ◇ 주택조합중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가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
하는 것을 재건축이라 하고 그 시
행자를 재건축조합이라 함

재건축의 결의
◇ 집합건물법 제47조
◇ 주촉법 제44조의3 제7항

◇ 구분소유자의 4/5이상
◇ 동당 2/3이상의 찬성

조합의 설립
◇ 주촉법 제44조
◇ 주촉법 시행령 제42조

◇ 조합설립에 관한 법적근거
◇ 신청서류 및 구성원

안전진단
◇ 주촉법 시행령 제42조의4
◇ 주촉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 진단기관 및 진단내용

사업계획승인
◇ 주촉법 제33조
◇ 주촉법 시행령 제32조

◇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구비서류

공동사업주체
(시공자)사업시행

◇ 주촉법 제44조제3항
◇ 주촉법 시행령 제34조의3

◇ 조합시행에 관한 사항
◇ 공동사업주체와 사업시행시

제출서류

미동의자 조치 ◇ 집합건물법 제48조 ◇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재건축의 합의 ◇ 집합건물법 제49조 ◇ 재건축 합의에 관한 사항

아파트 분양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사용검사
◇ 주촉법 제33조의2
◇ 주촉법 시행령 제34조
◇ 주촉법 시행규칙 제22조

◇ 사용검사의 내용,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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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재건축 관련 제도의 연혁

가 . 1984 . 4 . 10：집합건물법 제정

단독주택과는 성격이 다른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특성상 다른 구분소

유자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만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문제와 관련하여 건물전체에 대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 1987 . 12 . 4 . - 주촉법 개정

노후·불량한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법

적 근거 신설

다 . 1988 . 6 . 16 . - 주촉법 시행령 개정

① 노후·불량한 주택의 범위를 신설하여 구체화

②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법령정비

③ 재건축조합설립인가시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와 집합건물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

하도록 개정

④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기존 주택이 노후·불량주택의 범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시, 기존주택에 관하여 기관의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을 말소하도록 규정

라 . 1993 . 2 . 20 . - 주촉법시행령 개정

①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을 건축 대상에서 제

외하고, 공동주택 중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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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함

② 재건축조합의 구성원 자격을 한정

③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시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규정

④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가입 할수 없

고, 다만 조합원의 사망 및 해외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

교체가능 하도록 규정

⑤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

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마 . 1994 . 1 . 7 . - 주촉법 개정

① 주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안전진단에 관한 규정」을 주촉법으로 옮김

②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규정 신설

바 . 1994 . 7 . 30 . - 주촉법시행령 개정

①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다시 변경하여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의 일부 포함이 가능해짐

② 사업계획승인 요건 완화

③ 주촉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서 20세대 미만의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시에는 조합구성 필요없음.

④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추가가입시 신규조합원 가입

이 가능하도록 개정

⑤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시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 및 처분계획서를 제

출하도록 개정

⑥ 재건축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적용을

제외함

- 9 -



사 . 1997 . 12 .13 . - 주촉법 개정

① 20여 년 전에 지어진 노후·불량주택에 대하여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도

모하고 불량시가지 재정비를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확

보, 무분별한 재건축방지 방안 등을 마련

② 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제도 도입

③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강화

④ 철거되는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등 권리를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에 설정된 것

으로 보도록 함

⑤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

⑥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의무를 명시

아 . 1999 . 2 . 8 . - 주촉법 개정

① 사전결정 절차를 폐지하여 주택건설절차를 간소화.

②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택전매행위가 허용됨.

③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경우 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 3이상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 5이상의 동의로 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건축결의 요건을 완화

자 . 1999 . 4 . 30 . - 주촉법 시행령 개정

① 조합원의 사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 또는 법원 판결로 변경된

경우 및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추가 가입 가능토록 교체요건 확대.

②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주촉법 제44조의3 제7항에 의한 결의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개정

③ 조합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

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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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1999 . 12 . 7 . - 주촉법시행령 개정

조합원의 수가 20인 미만이더라도 노후·불량한 소규모 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재

건축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10인 이상이

면 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

카 . 2000 . 1 . 28 . - 주촉법 개정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상가, 유치원 등 복리시설을 하나의 동으로 규

정하여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

타 . 200 1 . 7 . 2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칭 ) 제정안 입법예고

①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개별법규를 보완하여 체계적인

단일법으로 통합.입법예고함.(2002년 7월1일부터 시행예정)

② 재건축 조합설립에 대한 규정을 명기(조합의 정관, 관리처분계획 등 세부항

목 구체적 명시)

파 . 200 1 . 9 . 20 - 주택법 (가칭 )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촉진법 중 주거복지, 관리부분을 강화하여 주택법(가칭) 으로 개선

- 11 -



3 .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재건축사업3)이란 노후·불량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그 철거

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

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다.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는 현실적으로 고정된 형태를 띄지는 않으나 건설교통부의

재건축업무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는 그림2와 같다.

재건축추진위원회구성

창립총회 및 재건축결의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업체선정 및 계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주

철거 및 착공

분양

사용검사

입주 및 분양

조합해산

관련심의신탁등기
(필요시)

회계감사 등기신탁

그림2 .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3)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 제2조 2호 다목 : 제3종 주거환경 정비사업 : 노후 건축물을 철

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3종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된 지역 및 구역외에서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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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재건축추진위원회의4) 구성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

부의 소유자들이 재건축결의를 위한 사업요건을 점검하고 기초자료를 수집, 입주자

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재

건축조합이 설립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한시적 기구이다.

대체로 재건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아파트자치운영회나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는 10세대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가칭)재건축추진위원회 를 구성, 주택 재건축을

발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한다.

그런데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동시에 여러 개가 존

재할 수 있고, 실제로 한 사업지역에 여러 개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서로 대립하

거나 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의 활동

을 저지하는 경우도 있다.

가 .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절차상 위치

추진위원회가 존립하는 시기는 초기의 사업구상단계에서부터 재건축결의를

거쳐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이다.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지고 조합의 규약작

성을 마친 후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여 조직을 구성하면 재건축조합

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는다. 따

라서 추진위원회의 존립시기는 바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이러한 비법인사단

이 성립되기 전까지라고 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재건축

이 추진되는 경우뿐 아니라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중도에 좌절되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 제 18조 : 추진위원회는 예비조합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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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건축의 규모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주촉법상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재

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와 주민동의 부족 등의 사유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지

못하여 재건축을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나 .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구성5)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재건축사업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강제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재건축사

업의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 관행적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

고 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 관계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재건축

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업대상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 .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역할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사업구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건축조합이 설립

되기 전까지 조합 설립행위를 주도한다. 우선 추진위원회는 사업부지 내 구분

소유권자로부터 재건축결의서(집합건물법 제47조)를 받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는 등 재건축조합 설립준비와 재건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관할 관청으로부터 필요한 자문을 얻고, 다른 재건축조합 등을 통하여 추

진방법 등 재건축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일

5)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 제 20조 :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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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에 대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입주자의 의견수렴 및 조합원을 모집

하기 위한 재건축동의서 징구(재건축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정서류는 아니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자의 의사표시를 문서화 하는 것임.)

(3) 재건축이 행하여질 경우의 사업계획·행정절차·권리관계 등을 검토·준

비하는 일

(4) 창립총회에 상정될 재건축조합의 규약초안을 작성 심의하는 일

(5)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준비 등：추진위원장 명의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재건

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함과

아울러 미리 그 총회에서 상정, 채택할 예정인 조합규약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서류와 그 규약 초안을 발송하는 일

(6)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서류 준비6)

6)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 제19조 (추진위원회의 역할) :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설립 및 인

가를 얻기위한 준비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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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창립총회 및 재건축결의

가 . 창립총회7)

창립총회는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소집한다. 창립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반드시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

재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한 경우 이것은 효력을 없으며 주요 결의사항은 다음

과 같다.

(1) 재건축결의

(2) 조합규약 승인

(3) 조합장 및 임원 선출

(4) 사업계획 결정

(5) 시공사 선정(기준)

(6) 기타 안건

나 . 재건축 결의8)

아파트는 건물자체는 물리적으로 일체불가분이나 각 전유부분이 독립적인

소유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시 입주자들의 동의와 결의라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 제28조(총회 및 결의사항) :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결하여야 한다.
8)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 제57조 (제3종 주거환경 정비사업 결의요건 등) : 제3종 주거환

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은 1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서 노후·불량주택(제3종 주

거환경 정비구역외에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을 재건축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그

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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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대상요건을 갖춘 주택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자의 5

분의 4이상의 결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자의 3분의 2이상의 결의

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건축 결의시의 주요 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신 건물의 설계개요

건물 전체의 용도, 전유부분의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각 층별 면적, 구조,

건폐율, 용적율, 건물설비의 개요, 전유부분의 배치와 설비의 개요, 천장 등

주요부분의 마무리의 정도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철거 및 신 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비용

기존건물의 철거 및 신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재건축 비용은 결의단계의 견적액으로 성격상 변동하는 것

이므로 구분소유자의 찬부의 판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의

폭을 인정하며, 어쩔 수 없는 사정변경에 따라 실제 비용이 결의된 개산액

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건축결의는 유효함

(3)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재건축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계획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

질적인 부분이지만 집합건물법 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재건축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산

출기준 또는 방법을 정해야 한다. 재건축비용의 분담은 결의내용 중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

문에 결의에서 이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4) 신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신 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취득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재건축에 의해 잉여의 건물부분이 생겨 그것을 매각

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명기하여야 하나, 대지사용권의 재 배분에 관

하여는 명기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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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안전진단9 )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불량정도 등을 조사하여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촉법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신청해야하는 항목이다.

가 . 안전진단 실시시기 10)

안전진단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관할 행정관청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우선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 행정청은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서는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조합인가 신청서류를 받아야 하고, 신건물의

설계 개요 등이 작성되어야 하므로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우선적으로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을 관

할 관청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 안전진단 절차 11)

(1 ) 안전진단의 신청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건축조합은 안전진단신청서에 건축물 대장

사본, 결함부위에 대한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 제59조 (제3종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제 3종

주거환경정비구역 및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3종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공동주택의 노후·불량 여부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0) 주촉법 제44조의3, 주촉법시행령 제42조의4
11) 주촉법시행령 제42조의4, 주촉법시행규칙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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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안전진단 실시여부의 결정

시장 등은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건설안전전문가

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신청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노후·불량주택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의

구조상 사용금지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천재 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등이 재건축사업을 직

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

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조합의 안전진단 신청이 있더라도 그 신

청을 반려할 수 있다.

그림 3 . 안전진단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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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안전진단 기관 지정 및 실시

안전진단 실시여부가 결정되면, 시장 등은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한다. 지정

된 기관은 건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여기서는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단

한다.

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야 한다(주촉법시

행규칙 제32조의2 제3항)

(4 ) 안전진단 결과 통보

안전진단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 90일 이내

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당해 재건축조합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5 ) 재건축허용여부 결정

시장 등은 안전진단 실시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 안전진단 수수료

시장 등은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로 하여금

안전진단에 필요한 수수료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안전진단 수수료는 시설물

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의 대가(비용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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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조합설립인가 12)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불량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조합으로, 민법상 조

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3 .5 업체선정 및 계약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자본과 기술력이 없는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 사업주

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기술과 자본력을 갖춘 설계사와 시공사의 공

동참여가 필수적이다. 업체 선정방식으로는 전통적인 설계·시공분리 발주방식과

일괄발주,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 등 다양한 발주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사계

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는 시공사가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만 받는 도급제방식과

개발이익과 리스크를 시공사와 나누어 갖는 지분제방식이 있다.

가 . 도급제

조합이 발주자가 되어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는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만을 받고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IMF이후 건설회사들의 리스크회피 성향

으로 인해 많이 선호되고 있는 방식으로 모든 개발이익이 조합원에게 환원된

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물가상승과 설계변경, 분양율의 저조 등 모든 리스크

를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12)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 제 21조 :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 주거환경정비 사업조

합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 제 32조 : 조합은 법인으로 하여야 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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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지분제

지분제는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일정비율의 아파트면적을 제공하고 잔여주

택과 상가·복리시설 등을 매각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고 추가이익을 갖는방식

으로 대물보상방식의 하나이다.

(1 ) 고정지분제

고정지분제는 계약시점에 조합원의 지분보상율을 확정하는 것으로 한번

계약이 이루어지면 조합과 시공사와의 분쟁 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나

적절한 지분보상율이 아닐 경우 시공사와 조합측 일방의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2 ) 변동지분제

변동지분제는 사업시행에 따른 용적률변화, 이주기간의 지연, 토지가격평

가결과 등에 따라 지분을 변동시킬수 있는 계약형태로 양측의 이익을 적절

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면 지분보상비율변동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 놓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 중 조합과 시공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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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도급제와 지분제의 비교

구분 도 급 제 지 분 제

용어의 정의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를 계약시

점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책정하

여 계약하는 방식(공사도급방법)

시공사 책임으로 모든 사업을 수행

하고 계약시 조합원의 무상지분을

확정하여 계약하는 방식

사업의 한도

시공사 : 공사에 필요한

직접비용책임

조 합 : 공사에 필요한 간접비,
부대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책임

시공사: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책

임

조 합 : 각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제

세공과금 책임(취득세, 등록세, 재산

세, 종합토지세 등)

공사비 조정

공사중 일정율 이상의 물가상승

및 설계변동 수반시 공사비

조정요구

사업중 공사비 조정 없음

아파트 품질

공사진행 중 자재 및 아파트 문

화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 최

상의 아파트 품질을 보상받을 수

있음 (마감자재수준을 조합측에

서 결정하여 선택할 수 있어 고

품질의 아파트건립으로 준공후

타사에 비하여 프리미엄의 상승

효과 발생)

초기 조합원의 지분확정으로 변화

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움

인·허가시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상승할 경우 시공사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아파트 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

공사의 진행

도급계약서에 의한 조정 및 협

의체제가 잘 되어 공사의 속도가

빠름

사업규모 변동에 따른 시공사의 부

담 가중요인으로 공사진행 속도가

느림

시공사 관계
상호협조가 잘 되어 시공사와의

관계가 원만함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시공사의 부

담가중으로 조합과의 관계가 악화될

소지가 있음

조합원

지분변동

사업의 변화에 따른 조합원 무

상지분 증감이 있음

초기지분확정으로 사업의 변화에

따른 조합원 무상지분의 변동이 없

음

사업의 정산

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은 100%
조합으로 귀속됨 (추가 사업비

부담 : 각 조합원 부담)

계약시 확정된 지분이외의 이익금

은 100%시공사로 귀속됨(추가 사업

비 부담 : 시공사 부담)

사업 이익의

증감요인

토지감정평가의 증감

건물 층고의 증감

부대비용의 절감

물가상승 등

사업연면적의 증감

물가변동의 증감

일반 분양가격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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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신탁등기

신탁등기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 소유의 대상 토지 및 주

택의 관리처분권을 일정기간 조합에 위임시키는 제도이다. 조합은 위임된 재산권

을 재건축사업시행의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재건축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3 .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업내용을 최종적으로 확

정하고 승인하는 절차로서 재건축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8 이주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신이 부

담해야 하지만, 조합과 시공사 와의 약정에 따라 시공사가 이를 대여하거나 알선

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

가 . 시공사로부터 직접차입하는 방식

조합원이 담보를 제공하고 시공사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방식으로, 시공사는

금융기관에서 개발신탁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한다. 이때

시공사가 제공하는 무이자 이주비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계산되며, 유이자분

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금융기관에 부담한 뒤, 조합원 입주정산시에 조합원으

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아 금융기관에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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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방식

이 방식은 조합원이 조합으로의 부동산신탁설정 전에 부동산담보를 제공하

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시공사가 무이자 이주비의 금융이자에 대한

대리지급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차입과 상환절차가 간단한 반면, 이자

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경매가 자주 진행되는 방식이다.

다 . 조합이 시공사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

금융기관이 사업성을 판단해서 조합원이 부동산담보만을 제공하고 재건축사

업에 필요한 경비(운영자금, 이주비, 토지구입비 등)를 대출하는 일종의 프로

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시공사와 연관된 비리를 줄일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

나 국내 금융기관의 경직성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현재에

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나 본격적인 건설사업관리제도가 도입될 때 널리

활용될 방식으로 판단된다.

3 .9 철거 및 착공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 경계측량을 하고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 및 멸실

신고와 착공신고를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하여야 한다.

3 .10 입주 및 분양13 )

재건축 조합원 1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1주택에 한하며 조합원 중 주택

을 2이상 소유하거나 하나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3)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 제43조(주택의 규모·공급조건) : 제3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조

합원 중 1인이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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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1명의 조합원으로 보고 1주택만을 공급한다.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초과

분이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분양이 가능하며 2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

공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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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타당성분석 프로세스 모델 구축

1. 타당성 분석 개요

1 .1 타당성 분석의 정의

타당성분석은 프로젝트의 생애주기 중 기획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사결정프로세스로서 프로젝트가 일정, 비용, 자원, 제도

등의 여러 가지 제약사항에 적합한지를 테스트하여 프로젝트의 목적물을 만족시킬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14)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행된다.15)

(1) 수익성이 없는 투자의 제한과 투자사업의 부실화의 사전예측 및 예방

(2) 후보사업 중 가용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사업을 선정

(3) 사업의 규모, 단위면적과 시행시기 등을 산정

(4) 사업수지 분석에 의한 사업성의 극대화 방안 도출

(5) 사업주체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제공

(6) 세금, 각종 부담금, 경비 등 지출계획의 수립

(7) 경기의 변동 등에 대한 적응성 검토

(8) 기술적 문제해결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설계기준의 제시

(9) 분양성 제고를 위한 판매전략 자료 제공

14) 정정만, 이재영, 『아파트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 (주) 상지 사내 교육 자료, 제1권,

2001. 12
15) 현창택, 주상복합건물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열재 김문환교수 정년기념 건설기념논

총, 1996, 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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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타당성분석의 제한성

타당성분석은 기획단계의 모든 업무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사실로 유추된 가정을

바탕으로 구상되고 분석된 하나의 가설 시나리오이다.16)

따라서 시간에 따른 프로젝트환경의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 목표의 달성여부는 달

라질 수 있으며 타당성분석의 유리한 결과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17)

2 . 타당성분석의 평가 요소

2 .1 법규 검토

건설프로젝트는 건축법규 뿐 아니라 다양한 관련법규에 의해 그 규모 및 용도가 제

한된다. 따라서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 법규의 검토는 프로젝트의 성립 가능성은 물론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토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대상 프로젝트의

규모에 대한 법률적 제약사항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포함한다.

2 .2 기술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분석은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평가부분

으로 프로젝트의 특성, 공법, 공정의 적정성, 시설규모 및 계획시설의 적정여부, 소

요 원자재의 수급계획 등을 검토대상으로 한다.

기술적 타당성은 사업타당성 평가 요소 중 가장 어렵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

으로 신공항, 고속철도 등과 같은 초고층, 초대형 프로젝트와 연약지반, 해수의 침

16) 정정만, 이재영,『아파트 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주)상지 사내교육자료, 제1권. p 45 2001.12
17) Real Estate Development : Principles and Process, by Gayle Beren s, Marc A. Weiss ,

Urban Land Institute, Mike, E . Miles, January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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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지진,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 뿐 아니라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적 제약성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2 .3 경제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은 해당 프로젝트의 순편익이 다른 투자기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순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국가 전반의 관점에서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방안인 PFI(Priv ate Finance

Initiative)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출하는 제정에 대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비용 대 효과를 측정하여 표시하는

VF M (Value for Money )을 사용18)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분

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4 . 재무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사업성 분석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재무적 타당성

은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업성이란 투자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이익을 확보한

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한정된 자본을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함으로써 발생하

는 세후 투하 자본 수익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무적 타당성분석에서는 프로젝트

에 대한 시장 분석 뿐 아니라 재원 조달 및 세금 효과 등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18) 박훤일,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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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프로세스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업무 및 정보의 흐름과 특성을 분석하여 참여 주

제별로 업무를 정의하고 그 업무들간의 연관관계와 정보흐름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

세스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모델링 기법으로는 1981년 미공군에서 ICAM (Integrat ed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프로젝트의 생산 시스템분석 및 설계목적으로 개발된 IDEF모델링

방법중 기능모형의 모델링에 가장 많이 쓰이는 IDEF 0(IDEF Funct ion Modeling )방

법론을 이용하였다.

3 .1 프로세스 모델링의 개념 및 필요성

가 . 프로세스 모델링의 개요

프로세스 모델링이란 시간과 공간, 참여 주제별로 업무를 정의하고 그 업무들

간의 연관관계와 정보흐름을 구축하여 사업수행과 관련된 업무 및 정보의 흐름

과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보기술의 활용을 위한 기반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과

정으로 사업관련자의 정보요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고 다이어그램을 통

한 의사소통과 시각적 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 모델링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활동들에 관한 업무흐름을 모델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사업타당성 분석의 각 단계마다 수행되는 활동들과 요인들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프로세스에 관한 안

정적이고 완전히 정규화된 모델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기간단축 등

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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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ID EF 0 방법론

(1 ) ID E F 방법론의 개요

IDEF (ICAM DEF inition ) 방법론은 1981년 미 공군에서 ICAM (Integrated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프로젝트의 생산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목적

으로 개발되었다. 생산 시스템을 세가지 관점 즉, 기능, 정보, 그리고 동적 관

점으로 나누고 각각의 관점을 모형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기능 모형을 위한 IDEF 0(IDEF F unction

Modeling )와 정보모형화를 위한 IDEF 1(IDEF Information Modeling ), 시스템

내부의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기법인 IDEF 1X, 동적 모형을 위해서는

IDEF 2(IDEF Dynamics Modeling )방법론이 있고, 시스템의 작동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IDEF3(IDEF Process Modeling )등이 있다.

또한 객체지향 설계기법인 IDEF4(IDEF Object - Orient ed Design )와 온톨로

지19) 표현기법인 IDEF 5(IDEF Ontology Descript ion Capture)도 개발 중이다.

IDEF는 조직이나 시스템의 의사결정, 행동, 활동을 모델화 할 수 있는 툴로

서 시스템을 분석하고 조직화하고 분석가와 고객사이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

션을 촉진시킨다.

조직과 기능을 분리시켜 조직부문의 공통된 기능적 연관관계를 규정하여 협

동적인 상호작용 팀 프로젝트에 대하여 효과적인 분석도구를 제공한다.

19) 온톨로지란 원래 철학적인 개념으로는 "T he bran ch of m etaphy sics that studies

th e n ature of exist ence"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지식기반적인 자연언어 처리에서, 그

리고 이 Mikrkosmos에서 온톨로지는 언어- 독립적인 (lan gau ge - independent ) 지식 자

료로 쓰이는 것으로 어떤 symbol과 그 가능한 관계들로 이루어 진다.

즉 여기서 온톨로지란 어떤 개념들이 실세계에 존재하고 어떻게 그것들이 서로 관련

되는가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전산적 단위, 자원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자연언어처

리에서 쓰이는 온톨로지란 세상에 대한 지식체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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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ID EF 0 방법론

IDEF 0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Relational Data Modeling )을 위한 그래픽

언어로서, 시스템과 환경의 기능들 그리고 기능과 관련된 정보 또는 객체들을

그래픽 표현을 이용하여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기능 모형이다.

IDEF 0는 신규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자 요구사항과 기능들을 규정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며 필요한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구현 설계

(Implem entation Deign )를 지원한다.

한편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분석하고 기

능이 수행되는 방식을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3 ) ID EF 0 모형화 방법

기능을 모형화 하는 도구로써 IDEF 0는 제약조건 아래서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활동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IDEF 0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래픽 표현과 계층적 구조이다.

IDEF 0모형은 그림 4와 같이 정의하는 도표(Diagram )의 연속된 계층으로 구

성되는데, 박스(A ctiv ity )와 화살표(Concept )를 통한 기능 및 기능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부수적으로 글과 설명을 통한 보조 정보를 표현한다.

박스는 기본적으로 활동, 프로세스, 운용, 또는 변환작용을 나타내는 기능을

정의한다.

즉, 표현된 기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설명이다. 박스의 이름으

로는 기능을 설명하는 적절한 동사(구)를 사용하고, 하나의 도표에는 최소한 3

개에서 최대 6개의 박스를 좌상에서 우하의 대각선으로 배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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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A 2

A3

그림 4 . ID E F 0 모형의 도표 (D ia g ram )

박스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우선 도표에는

모형의 각 계층에서의 위치에 따라 A’로 시작하는 노드번호가 주어지고, 도

표 내에서의 박스의 일련번호가 노드번호에 추가되어 박스를 지칭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 자식의 계층 관계에 의해 표현되는 전체 모형에서 부모 도표의

박스 번호는 자식 도표의 노드 번호가 된다.

기능을 나타내는 박스와 관련되는 데이터 또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화살표를 사용하는데, 명사(구)를 사용해서 라벨을 단다.

또 ICOM이라 불리는 이 화살표는 그림 5와 같이 박스에서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역할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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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ID E F 0의 ICOM 구조

A 2입력

(Input )

출력

(Outpu t )

제어 (Contro l )

매커니즘 (M e ch an i s m )

즉, 박스의 왼쪽으로 들어가는 입력 화살표는 기능에 의해 출력으로 변환되

는 데이터나 객체를 의미하고, 박스의 위쪽으로 들어가는 제어 화살표는 올바

른 출력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환경을 의미한다.

박스의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메커니즘 화살표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을 의미하고, 박스의 오른쪽으로 나오는 출력 화살표는 기능에 의해 산출되는

데이터나 객체를 의미하게 된다.

기능을 나타내는 박스를 연결하는 화살표는 한 박스의 출력이 다른 박스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입력, 제어, 또는 메커니즘의 제공을 의미하게 된다. 화살

표는 여러 박스로의 입력을 위해서 분기하기도 하고, 여러 박스에서의 입력을

위해 병합되기도 한다.

하나의 박스에 대해서 다수의 입력, 제어 그리고 메커니즘이 들어가고 다수

의 출력이 나오기도 하지만 모든 출력에 대하여 이들 입력과 제어, 메커니즘

이 모두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입력과 제어, 그리

고 메커니즘의 조합이 서로 다른 출력의 조합을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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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F 0 모형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시스템의 활동을 표현하고, 점차 자세하

게 기능을 분해해 가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하향식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복잡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분

석하고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모형을 확보하며, 관련 부문의 작업자들 사이

에 보다 쉬운 이해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3 .2 아파트 재건축사업 타당성 분석의 일반적 절차20)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분석에 있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시장분석이다.

시장분석은 해당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성을 분석함으로

써 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을 판정하는 단계로서 지역경제 분석, 시장분석, 시장성분

석의 3단계에 걸쳐 수행하게된다.

시장성분석이 끝나면 재건축 아파트의 기본건축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아파트의

평형 및 형식은 분양율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실수요자

를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재건축아파트의 일반 입주자

의 과반수 이상이 해당지역의 주민임을 감안해서 해당지역의 아파트 평형구성의 특

징과 지역의 소득수준, 수요자의 성향 및 성향변화의 추세를 포착해서 적정 평형을

구성해야 한다.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편익분석을 위한 프로젝트의 수익과 비용을 예측하여야 하

는데, 먼저 사업의 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의 적정 분양가격과 그 가격

에서의 분양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은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

합원의 부담금과 일반인들의 분양금이 수익항목에 해당한다.

20) 정정만외 2인,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타당성분석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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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평형 및 형식, 공사비용,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

에 영향을 받는 분양가격의 산정하는 방법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급권과의

분양가격을 상호 비교·분석하거나 특성함수를 이용한 분양가격 예측법, 원가연동제

를 이용한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수익금 산정이 끝나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비용은 투입비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비교적 그 산정이 용이하고 정확하다. 비용

의 각 항목은 분석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나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의 비용은 토지관련비용, 직·간접공사비, 분양 및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기타비용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비용과 편익분석을 위한 기본전제가 결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성분석

을 시작하게 된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권과 자본력이 없는 재건축조합과 시공권과 자본력을

갖춘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주체별 사업성을 동

시에 고려해야 한다.

먼저 조합원의 측면에서의 사업성 분석은 각 조합원이 소유하고 대지지분으로 추

가적인 금액의 지급 없이 재건축 후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는 평형을 의미하는 무

상지분율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의 적절한 이윤 보장

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성 평가지표로는 순현가(NPV )와 내부수익율(IRR )이 활용될

수 있다.

순현가법은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미래의 모든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

하여 현가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선택에 있어서는 순현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며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일 때는 순현가가 0보다 큰 안을

선택하는 타당성 분석기법이다.

내부수익율법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

율 즉, 투자안의 순현가(NPV )가 0이 되는 할인율을 구함으로써 투자안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내부수익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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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하는 타당성분석기법으로 일반적으로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선택에 있어

서는 내부수익율이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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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

지역경제분석
·전체부동산동향
·금리동향

시장분석
·아파트 수요 및 공급
·아파트 매매지수

시장성분석
·유사지역 가격동향

·경쟁지역의 개발현황

기본 건축계획 설정

법규검토

·용적율, 건폐율, ·주차장면적
·도로와의 이격거리 등.

적정평형 및 형식결정
·지역아파트 평형구성
·해당지역 소득수준
·수요자의 성향

분양가격 및 분양율 예측

분양가격

·원가 연동제방식 적용
·시장분석결과로 검증

분양율 예측

·분양가격, 주택경기동향
·아파트 입지를 고려

타당성분석

시공사

·현금흐름(Cash Flow )
·순현가(NPV)
·내부수익율(IRR)

조합

·무상면적
·무상지분율

손익분석

수익산정

·아파트분양금

·부대시설분양금

공사수행방식

·공사계약방식

·이주비지급방법

비용산정

·토지관련비용, 공사비,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그림6 . 아파트 재개발사업 타당성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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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아파트 재건축사업 타당성분석 프로세스 모델링

가 . 기본건축계획 및 사업기간 산정 프로세스

(1 ) 기본 건축계획 설정

재건축아파트의 일반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이 해당지역의 주민임을 감안해

서 해당지역의 아파트 평형구성의 특징과 지역의 소득수준, 수요자의 성향 및

성향변화의 추세를 포착해서 적정 평형을 구성해야 한다. 아파트의 평형 및

형식은 분양율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3 . 기본 건축계획 설정

Input Data Control Mechanism Output

·해당지역 아파트

평면 구성특징

·지역소득수준

·수요자 성향

·대지분석

·입지분석

·법규분석

·평형대별 평면구성

·부대시설 연면적

·지붕형식

·아파트 연면적

·지하 및 지상 층수

(2 )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일반적으로 공사규모와 작업여건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 본 연

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를 건설한 대한주택공사의 표준공사기간

설정기준을 적용하여 공사기간을 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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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공사기간 산정

Input Data Control M echanism Output
·기초 및 지반여건

·동절기공사불가능일

·지붕형식

·아파트 지상층수

·아파트 지하층수

·대한주택공사

표준공사기간

산정기준

·공사기간 =

일반표준공사기간

＋ 공사특수조건

·총공사기간

표5 . 주택건설공사 일반 표준공사기간

구분 공사기간

일반건축공

사

6층이하 건축물
172일+30일+20일 2층이상층수

(단, 2층이하 건축물 전체기간은 230일)

7층이상 건축물
170일+30일+16일 2층이상층수+16층이상층

수 2

P .C조

건축공사

6층이하 건축물
162일+30일+19일 2층이상층수

(단, 2층이하 건축물 전체기간은 220일)

7층이상 건축물
162일+30일+15일 2층이상층수+16층이상층

수 2

설계시공일괄입찰 일반건축공사기간+55일

표 6 . 공사규모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구분 조건 조정기간

지하층

1개층 (핏트만 있는 경우 포함) 55일

2개층(층고 4.5m 이상인 지하1층 포함) 95일

2개층 초과 (초과하는 매층마다) 40일

경사지붕
최상층 슬라브 위 콘크리트 경사지붕일 경우 15일

최상층 슬라브 위 철골 경사지붕일 경우 10일

지하주차장
주동통합형으로 1개층 주차대수가 150대 미만일때 10일

주동통합형으로 1개층 주차대수가 150대 이상일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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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기초 및 지반여건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구 분 조건 조정기간

파일기초

깊이 15m 이하 PH C, P C파일 기초 20일

깊이 16m 이상 30m 이하의 PHC파일기초 40일

깊이 30m 초과 별도산정

깊이 15m 이하 40일

깊이 16m 이상 30m이하의 선굴착 말뚝공법 80일

선굴착 말뚝공법 지지력 시험기간 15일

부상방지 Earth An chor 시공 10일

·아파트 지하1층과 주차장 지하2층이 파일기초인

경우 각각 공사기간 적용

·파일공사량 과다에 따라 설계자는 공사기간을 적

정하게 추가 조정할 수 있다.

내림기초

내림길이 3m 15일

내림길이 6m 30일

내림길이 9m 45일

흙 막 이 기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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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동절기 공사 불가능일수

구분 해당지역 일수(기간)

1급지

강원(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화천군, 인제군, 홍천구, 평창군,

횡성군, 정선군, 영월군, 고성군, 양구군, 철원군)

경기(동두천시,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양주군, 연천구)

충북(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옥천군)

충남(금산군)

전북(무주군, 장수군)

115일

(11.21∼3.15)

2급지

서울, 인천, 대전, 경기(1급지 이외지역)

충북(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충남(1급지 이외지역)

경북(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영천시, 안동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군위군, 칠곡군)

경남(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전북(남원시, 진안군, 임실군)

90일

(12.1∼2.28)

3급지

대구, 광주, 강원(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경북(경산시, 울진군, 영덕군, 성주군, 청도군, 고령군)

경남(진주시, 밀양시, 창령군, 의령군, 함안군, 하동군, 산청군)

전북(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순창군,

부안군, 고창군)

전남(순천시,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보성군, 장흥군,

구례군)

75일

(12.10∼2.22)

4급지

울산, 경북(포항시, 경주시)

경남(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양산시, 김해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여천시, 광양시, 나주시, 고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여천군)

55일

(12.21∼2.13)

5급지 부산, 경남(거제시, 통영시), 전남(진도군, 완도군
35일

(1.1∼2.4)

6급지 제주
15일

(1.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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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기간산정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어,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사업의 일반적인 절차와 거의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재

건축사업의 사업기간은 사업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4년에서 10년까지 다양

한 형태를 띤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일반적으로 적게는 수백억 에서 많게는 수조에 이르

는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중 대부분을 금융기관의 융자를 통해 해결하므로 많

은 금융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정확한 사업기간을 산정 하는 사업타당성 분석단계에서의 금융비용

산정 및 할인율 적용에 의한 현재가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기간에 대한 실적데이타를 수집하

여 각 단계별 최소기간과 적정기간, 최대기간을 구하여 가중 평균함으로써 예

상사업기간을 산정 하였다.

표 9 . 사업기간 산정

Input Data Control Mechanism Output

·재건축사업 단계별

사업소요기간

·PERT W eight
Average

= ( O + 4 M + P )
6

최소기간 : Optimistic

적정기간 : M ost likely

최대기간 : P essimistic

·단계별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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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 재건축 사업기간 산정

구분
최소기간

optimistic
적정기간

m ost likely

최대기간

pessimist ic

예상기간

PERT

w eighted

average

비고

재건축결의

PERT W eight
Average

= ( O + 4 M + P )
6

최소기간 : Optimistic

적정기간 : M ost likely

최대기간 : P essimistic

창립총회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

이주

철거 및 착공

시공

준공 및 청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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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기간 실적데이타

해당지역 아파트평면 구성특징

소요자 성향

관리처분계획기간 실적데이타

지역소득수준

공사기간
산정

지하 및 지상 층수

지붕형식

아파트 연면적

부대시설 평면구성

공사기간 =

일반표준공사기간 + 공사특수조건

총공사기간

PE RT Weig ht Av erage

= ( O + 4 M + P )
6

기본건축

계획설정

입지분석

평형대별 평면구성

법규분석

공사기간
산정

사업기간
산 정

지하 및 지상 층수

지붕형식

아파트 연면적

부대시설 평면구성

공사기간 =

일반표준공사기간 + 공사특수조건

총공사기간

PE RT Weig ht Av erage

= ( O + 4 M + P )
6

기본건축

계획설정

입지분석

평형대별 평면구성

건축설계

기본계획

설 정

P P 001

총사업기간

산정 결과

P S 001

대한주택공사

표준공사기간설정기준

기초 및 지반여건

동절기 공사불가능일

그림7 . 기본건축계획 및 사업기간 산정 프로세스

사업계획승인기간 실적데이타

시공사선정기간 실적데이타

법규분석

대지분석

이주·철거 및 청산기간 실적데이타



나 . 사업비 산정 프로세스

사업비는 투입비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비교적 그 산정이 용이하고 정확하다.

비용의 각 항목은 분석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이주금융비, 철거비, 조합추진비, 제세부담금, 기타경비(분양

경비, 각종분담금 등)의 8가지 비용으로 구분하였다.

표 11 . 사업비 산정

Input Data Control Mechanism Output

·공사비

·감리비 및 설계비

·이주 금융비

·재건축조합 추진비

·철거 용역비

·신탁등기 및 멸실비

·제세 부담금

·기타 경비

(분양.각종분담금 등)

·총 사업비

(1 ) 공사비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된 이후 건축비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공사와

선택 옵션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공사비는 아파트 개발사업의 과거실적자료를 수집한 후 현가보정하여 표준

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아파트 연면적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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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 공사비 산정 프로세스 모듈

구 분 Input Data Control Mechanism Output

·표준공사비

산정

·아파트 공사비

실적자료

R r = L p
L t

Cs = Ct R r

R r : 현가보정지수

Cp : 현재의 표준단가

C t : t년도의 표준단가

Lp : 현재의 건설
생산 물가지수

L t : t년도의 건설
생산 물가지수

C s =

n

i = 1
C i

n

Cc : 공사비

Cs : 표준공사비

Ci : 아파트 공사비
실적자료

·단계별

사업기간

·공사비산정
·표준공사비

·아파트 연면적 C c =

n

i = 1
C i

n S
·공사비

(2 ) 설계 및 감리비 산정

일반적으로 재건축사업의 설계비는 조합설립 이전에 조합측과 합의하여 단

위면적당 표준 설계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리비는 건설교통부의 주

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감리비 산정에 있어 주의할 점은 아파트 공사의 경우 감리제외 16개 공종이

있어서, 이들 공종이 전체 공사비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표 13 . 설계비 및 감리비 산정

구 분 Input Data Control Mechanism Output

·감리비산정
·공사비 대비

감리대상
공사비의 비율

·공사비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감리비 =

감리대상공사비×감리비

지급요율

·감리비

·설계비산정
·설계비 약정단가

·연면적 C c =

n

i = 1
C i

n S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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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설계비

설계비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에 의거 건축설계에 대한

요율을 1,2,3종으로 구분하여 공사비에 따라 적용하도록 건설교통부령에

의거 공고되어 있으나,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관급공사를 제외하고는 거

의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재건축사업의 설계비는 조합설립

이전에 조합측과 합의하여 단위면적당 적정 설계비를 약정,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 감리비

1 ) 감리대상공사비의 산출

감리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공사비는 총공사비에서 대지비, 부가가치세

액,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감리제외 대상 공사비21) 등을 감한 금액

을 의미한다.

정확한 감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도면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명세 견적하여 감리대상 공사비와 감리제외 공사비를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체 공사비에 대한 개략적인 예측치 만을 알고 있는 공사기획

단계에서 감리비를 예측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개발사업에서 감리대상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감리대상공사비를

예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 9월에서 2002년 3월 사이에 감

리자 모집공고를 발표한 10개 공동주택개발사업에서 감리대상 공사비가

총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26에서와 같이

감리대상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약 73%를 차지하였다.

21)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2조의 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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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 총공사비 대비 감리대상공사비의 비율 (단위 : 천원 )

구분 총공사비
감리대상

공사비

감리제외

공사비

감리대상공사비/

총공사비

사례1 64,651,814 44,825,121 19,826,693 69.33%

사례2 79,778,063 61,612,835 18,165,228 77.23%

사례3 77,887,957 58,260,192 19,627,765 74.80%

사례4 77,476,090 57,998,692 19,477,398 74.86%

사례5 35,388,786 25,964,596 9,424,190 73.37%

사례6 50,795,133 34,864,508 15,930,625 68.64%

사례7 115,257,000 74,591,520 40,665,480 64.72%

사례8 130,597,509 98,860,732 31,736,777 75.70%

사례9 65,930,875 51,412,983 14,517,892 77.98%

사례10 64,480,383 47,727,629 16,752,754 74.02%

평균 73.06%

대상프로젝트 132,228,705 96,612,363 35,616,342 73.06%

2 ) 감리비의 산출

공동주택의 감리용역비는 감리대상 공사비에 따른 표2522)의 기준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중간부분은 직선보간하여 결정한다

표 15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공사비 요율

공사비 기준요율 (% )
20억원 이하 3.15

30억원 3.05
50억원 2.98
100억원 2.90
150억원 2.86
200억원 2.82
300억원 2.78
500억원 2.74

1,000억원 2.67
2000억원 2.63

3,000억원 이상 2.57

22)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2002. 1, 건설교통부

- 49 -



3 ) 이주 금융비산정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기존을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부지위에 새로 아파트

를 건설하기 때문에, 철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

가 시작될 때까지 조합원은 이주를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이주비용은 무이자 이주비와 유이자 이주비로 구분되어 시공

사의 협력을 얻어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금

융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확한 이주비 대여기간과 대출이자 할인율의 적용을 통한 이주

금융비용의 정확한 산정이 요구된다.

표 16 . 이주 금융비 산정

Input Data Control Mechanism Output

재건축사업 단계별

사업소요기간

·PERT W eight
Average

= ( O + 4 M + P)
6

최소기간 : Optimistic

적정기간 : M ost likely

최대기간 : P essimistic

·단계별 사업기간

D l =
d

= d 1 + d 2 + d3 + d 4

D l = 대출기간

d 1 = 이주기간. d 2 = 철거기간

d 3 = 공사기간. d 4 = 청산기간

이주기간(d 1 ) 철거기간(d 2 ) 공사기간(d3) 청산기간(d 4 )

시공사선정 철거시작 착공 준공 및 입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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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 이주비 대출기간 및 금융비용산정

구분
예상기간 (PERT w eighted av erag e)

비고

최소기간(O) 적정기간(M ) 최대기간(P ) PERT

이주 (d 1 ) 대출이자율 %

월기간이자율 %

·PERT W eight
Average

= ( O + 4 M + P )
6

최소기간 : Optimistic

적정기간 : M ost likely

최대기간 : P essimistic

철거 (d 2 )

시공 (d 3 )

청산 (d 4 )

계

금융비용

4 ) 재건축 조합추진비

이 모듈은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조합의 설립 및 운영비용과 각

종 조사 및 측량비용, 운영상의 각종 등기비용에 관한 항목으로 전체 사

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비교적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에 미치

는 영향이 작은 항목이지만, 조합원간 분쟁의 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

로 비용집행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표 18 . 재건축조합 추진비 산정

Input Data Control Mechanism Output

·재건축 결의비

·조합 운영비

·안전 진단비

·조사.측량비

·재건축 추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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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철거 용역비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적정한 용역업자 선정방법을 선택하여 시행

하고 있으나, 통상 국내 전문업체의 사업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19 . 철거 용역비 산정

Input Data Control Mechanism Output

·철거전문업체현황

·사업견적서
·철거 용역비

6 ) 신탁등기 및 멸실비

신탁등기는 조합원 상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원 소유로 되어 있는 대상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조합에 소유권을 위탁시키는 것으로, 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재건축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재건축사업

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표 20 . 신탁등기 . 멸실비 산정

Input Data Control Mechanism Output

·등록세

·교육세

·등기 수입증지

·신탁등기.멸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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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 신탁등기 및 멸실비 항목

비 고 신탁등기 비용 신탁등기 멸실비용

등 록 세 30,000원/ 세대 3,000원/ 세대

교 육 세 600원/ 세대 600원/ 세대

등기 수입증지 5,000원/ 세대 1,000원/ 세대

대행 수수료 50,000원/ 세대 30,000원/ 세대

계 85,600원/ 세대 34,600원/ 세대

7 ) 제세 부담금

표 22 . 제세 부담금 산정

Input Data Control Mechanism Output

·사업 소득세

·부가 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제세 부담금

㉮ 사업소득세

재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의제되어 세

법상 법인격을 부여받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마땅하지만 현재 과세

당국에서 재건축조합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있어 부득이 그 사업소득에 대

하여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고 있을 뿐이다.

2001. 7월에 입법예고된 가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에서는 재건축

조합에 정식으로 법인격을 부여하기로 하고, 인가권자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등기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 동법의 시행예정일인 2002.7.1부터는 조합이 실정법상의 완전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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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

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로서는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거

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일정

한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

다.

㉯ 사업소득세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의 식에 의해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소

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사업소득금액 =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 소요된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

의 합으로 한다. 즉 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상가 및

주택과 자기의 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분양수익에 해당한다.

○ 필요경비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는 크게 토지가액과 공사도급금액으로 대별된다.

·토지가액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반분양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에 현물 출자한 시기(조합설립인가일 등)를 토지취득

시기로 보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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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개별공시지가)에 의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공사도급금액

총 수입액에서 일반분양 수입에 대응하는 건축비 상당액은 전체공사 도

급금액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건축비상당액을 안분 계산한 금액이

다.

(공사비:원)×(일반분양비율:％)＝아파트분 공사도급액(원)

(공사비:운)×(일반분양비율:％)＝부대상가분 공사도급액(원)

총 공사도급액 : 아파트분 공사도급액＋부대상가분 공사도급액

㉰ 세율

현행 소득세법상의 세율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기본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의 두 가지가 있다.

2000년 소득귀속분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표42와 같이 최저 10%에서

40%까지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결

과는 표43과 같다.

표 23 . 소득귀속분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8000만원초과

과세표준의 10%
10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700만원+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900만원+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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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 종합소득세

구분 항목 금액 (원)

총수입금액
아파트 분양수익

부대시설분양수익

필요비용
토지가액

공사도급금액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비용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세율 (0.3％)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영

리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는 자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

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표 25 . 거래유형별 과세구분

유형별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전용 25.7평이하 주택 면세 면세

전용 25.7평초과 주택 면세 (종전면적 동일시) 과세

상가등 부속시설 면세 과세

부속토지 (대지권) 면세 면세

㉲ 취득세

조합이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가액의 2/ 10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관할구청에 자진납부하여야 하

고, 동 취득세와는 별도로 취득세액의 10/ 10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

여야 한다. 한편,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및 상가 등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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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공되면 이에 대한 취득세도 납부하여야 하는 데 신탁등기에 대하

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취득세에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함께 과세되

지만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비과세된

다.

표 26 . 취득세 과세구분

납세의무자 납부대상 (일반분양분) 세율 (일반분양분)

조합 60㎡초과 : 과세 건물과세표준×2％

조합 60㎡이하 : 비과세

㉳ 등록세

조합원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조합원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

으므로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각자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합은 일반분양분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한 후에 일반분양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하므로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

다.

표 27 . 등록세의 과세기준

납세의무자 납부대상 세율

조합 일반 분양분 건물부분의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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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 경비

기타경비는 크게 공사와 관련한 인입비등 각종 분담금과 분양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립비등 분양경비로 대별된다. 이러한 사항도 총 공사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항목만 나열하고

산출근거 제시는 제외하였다.

표 28 . 기타 경비 산정

Input Data Control Mechanism Output

·M/ H건립비

·M/ H임차료.운영비

·광고비

·인입공사비

·분양보증 수수료

·학교분담금

·교통분담금

·기타경비

- 분양경비

- 각종 분담금

표 29 . 기타경비 세부내용

분양경비 각종 분담금

모델하우스 건립비 인입공사비

모델하우스 임차료 분양보증 수수료

모델하우스 운영비 하자보수 보증금

광고 선전비 미술장식품 설치비

홍보 인쇄비 학교 분담금

분양 대행료 교통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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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등기비

용

아파트 공사비 실

표준공

사비

산정

공사
비

산정

감리

비

산정

아파트 연면

공사비

건설교통부
주택건설공사

C s =

n

i= 1
C i

n

Cc : 공사비

Cs : 표준공사비
Ci : 아파트 공사비

R r = L p
L t

Cs = C t R r

Rr : 현가보정지수

Cp : 현재의 표준단가

C t : t년도의 표준단가

표 준 공

C c =

n

i = 1
C i

n S

감리대상 공사비

비율

설계비 약정

감리비

설계

비

이 주

금융비

산정

이주비 지급

기준이주비

대출이자율

사업기간

재건축

추진비

산 정

철거비용 견적

조합운영비
각종 조사 및 측

각종 등기비

용

신 탁

등기비

멸실비

철 거

용역비

설계비

이주비 금융

재 건 축 추 진

등록세

제 세

부담금

산

정

기 타

경 비

산 정

교육세

철거전문업체 현황

등록세

취득세

부 가 가 치

사업소득세

등기수입증지

총

사업비

산 정

PC 001

미술장식품 .학교분담금 .교통분담금

인입공사비 .분양보증수수료 .하자보수보증
광고선전비 .홍보인쇄비 .분양대행료

M/ H건립비 .M/ H임차료 .M/ H운영비

재 건 축 추 진사업견적서

그림 8 . 사업비 산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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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수익 산정 프로세스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은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으로 구분할수 있으며,

조합원의 부담금과 일반인들의 분양금이 수익항목에 해당한다.

(1 ) 아파트 분양수익 산정

아파트 분양가격은 수입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분양가 자율화

이후 다양한 산정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은 아파트 단위 면적당 적정분양가산정, 아파트 일반

분양 면적산정, 아파트 분양수익산정의 3개 모듈로 구성하였으며 프로세스

모델링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표 3 0 . 아파트 분양수익 산정

구 분 Input Data Control Mechanism Output

·단위면적당

적정분양가

산정

·경쟁수급지

분양가격

·예상분양가격

·○○시 지역별

아파트 분양가

·평형대별 분양가 변동

·○○구 아파트 시세

·○○동 아파트 시세

P ERT W eight Averag e

= ( O + 4 M + P )
6

최소가격 : Optimistic

적정가격 : M ost likely

최대가격 : P assimist ic

· 단 위 면 적 당

적정분양가

·일반분양

면적 산정

·연면적

·아파트 대지지분

·무상지분율 가정치

·분양가격

· 일 반 분 양 면

적

·분양수익

·연면적

·단위면적당

적정분양가

·분양가액

·일반분양면적

·분양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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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아파트 분양가격 책정방법23 )

아파트 분양가격은 수입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분양가 자율화

이후 다양한 산정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주택건설업

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장자료접근법을 활용하여 아파트 분양가격

을 산정하였다.

(가 ) 분양가 원가연동제

분양가격 원가연동제는 1989년 11월 10일부터 도입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얻어 분양하는 아파트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이외의 아파트로서 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출에

적용되어 왔으나 98년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폐지되고 있다.

(나 ) 아파트 채점표

아파트 채점표를 이용한 분양가격 책정방법은 사업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의

가격에 대해 신규 아파트의 우열 가중률을 적용하여 적정 분양가격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서는 특히 비교항목과 각 비교항목이 전체 가격구성에서 얼마만큼

의 비중을 갖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장특성 및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 수요자의 요구변

화를 계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며, 해당 아파트의 입지와, 수요대상의 특수성에

따른 우열가중점수 산출의 합리성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23) 안병욱,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1권 제1호 2001년 4월, 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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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 아파트 채점표 사례 (100점 만점 )

항목 점수 인자

가격경쟁력 23
인근 유사평형 시세, 시세동향, 향후 공급물량추이,

입주시점, 전세가격비율, 토지시세, 환금성

지역입지 10 지역인기도, 공공택지지구 여부, 향후 발전전망

교통여건 10 전철역 접근성, 도심접근성, 주도로 연계성, 진입도로

단지규모 7 세대수, 녹지율, 주차장, 입주자 계층, 프라이버시

편익시설여건 7 편익시설구비, 이용편리도, 상품구색

학교시설여건 5 학교시설구비, 이용편리도, 학군, 안전성

배치 및 내부 5 평면, 인테리어, 향, 복도/ 계단식, 난방구조

건설사 지명도 33 이미지, 브랜드인기도, 공사추진 안정성

(다 ) 특성가격함수법에 의한 분양가격 산정방법

특성가격함수는 상품의 각 특성들이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각 상품특성을 고려한 가격결정함수로 주택, 토지,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와 주

로 특정 속성이 상품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과 전체적인 가격결정

함수의 개발에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특성가격함수법에 의한 분양가격 산정방법은 주택이 가지는 물리적속

성, 주택의 입지 및 환경, 행정적 요소와 같은 각 개별요인들인 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특성가격함수 (H edonic Price Fun ction )로 나타내어 가격을 결정

하는 방법으로 주택가격과 주택특성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다중회귀식의 형

태를 취하며, 대부분의 경우 비교사례의 시계열 자료보다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

하여 시간경과에 따라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의 영향력을 배제

하고 있다.

(라 ) 시장자료 접근법

일반적으로 시장자료 접근법에 의한 분양가격 책정법은 주택공급업체들이 분

양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입지상 가격경쟁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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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동일 생활권의 범위를 설정하고 시세 자료를 조사한 뒤 시장자료 중 해당

사업에 비교해야할 대상을 선출한다. 각각의 자료로부터 당 사업지 입지와 계획

된 제품수준을 고려하여 각 시세 부문별 표준가격을 산출하게된다. 이 시세 부

분별로 형성된 가격은 수요대상의 차이에 의해 차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적

정 반영률을 전략적으로 설정하여 최종의 분양 예정가를 산출하게된다.

시장자료접근법은 일반적으로 동일생활권내 반경 3km내의 주변시세와 상품

수준, 입지여건, 경기여건 등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격결정 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분양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지만,

다수의 비교사례가 요망되며,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가격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특수한 기획 프로젝트에 이용되기에는 힘든 단점

이 있다.

(3 ) 상가시설 분양수익 산정

상가시설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계획된 전체 상가시설 중 조합원 제외한 나머

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따라서 상가시설의 분양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적

정한 단위면적당 층별 분양가격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사업지 인근의 부동산 중계소와의 인터뷰를 실시하

여 각 층별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분양가격이

산정되면 상가시설 중 일반인에 분양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하여야 하는

데 이는 전체 상가 공급면적에서 조합원의 상가 대지지분을 감한면적으로 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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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 . 상가시설 분양수익 산정

구 분 Input Data Control Mechanism Output

·단위면적당

적정분양가

산정

·층별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부동산 중계소

인터뷰

PERT W eight Aver age

= ( O + 4 M + P )
6

최소가격 : Optimist ic

적정가격 : M ost likely

최대가격 : Passimistic

·상가시설

단위면적당

적정분양가

·일반분양

면적산정

·상가공급면적

·조합원 상가

대지지분

·분양가액

·일반분양면적

·분양수익

·단위면적당

적정분양가

·분양가액

·일반분양 면적

·분양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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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위면적당
적정분양가

산정

아파트
일반분양
면적산정

아파트
분양수익

산정

아파트 대지지분

아파트 일반분양면적

아파트

단위면적당

적정분양가

상가 층별

단위면적당

상가시설

단위면적당

적정분양가

산정

상가시설

일반분양

면적산정
조합원 상가 대지지분

상가공급면적

상가 시설

분양수익

수익산정 총사업비

그림 9 . 분양수익 산정 프로세스

평형대별 분양가격동

사상구 아파트 시세

엄궁동 아파트 시세

경쟁수급지 분양가격

연면적

예상분양가격

PE RT Weig ht Av erage

= ( O + 4 M + P )
6

무상지분율 가정치

상가시설 일반분양 면적

상가시설

단위면적당

아파트

분양수익

아파트 분양가액

상가시설 분양가액

일반분양면적 = 연면적 - 조합원대지지분 면적

분양수익 = 일반분양면적×적정분양가격

총

사업비

PC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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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사업타당성 분석 프로세스

이 단계는 이상의 프로세스 산정된 수익 및 비용정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사업 자체의 손익을 평가하는 프로젝트 손익평가단계와

조합 입장에서의 사업타당성, 개발이익 산정, 프로젝트 Cash F low작성의 4개 모

듈로 사업타당성 분석 프로세스를 구성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표 33 . 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구 분 Input Data Control Mechanism Output

·프로젝트

손익 평가

·총 투입비용

·분양가액

·전 세대 시가

·분양가액 - (총 투입비

용+아파트 시가)
·프로젝트 손익

·조합측

사업타당성

평가

·조합원 분양분

분양가액

·아파트 분양가액

·아파트 시가

·조합측 사업타당성

·개발이익

산정

·분양수익

·총투입비용
·개발이익

·프로젝트

Cash F low

작성

·Cash In flow

·Cash Out flow

·프로젝트

Cash F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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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사업타당성분석 프로세스

프로젝트

순손익평가

조합측

사업타당성

평가

프로젝트

Ca sh Flow

작성

아파트 총투입비용

조합원 분양분 분양가액

분양가액 - (총투입비용+아파트 시가의 합 )

프로젝트 손익

Ca sh In flow

분양수익 개발이익

산정

아파트 분양가액

아파트 전세대 시가

조합원 분양분 분양가액 - 아파트 시가의

합

조합측 사업타당성

Cash Out flow

총투입비용

개발이익 = 분양수익 - 총투입비용

개발이익

사 업

타당성

분 석

PF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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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 결

본 장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활동들에 관한 업무흐

름을 시간과 공간, 참여 주제별로 업무를 정의하고 그 업무들간의 연관관계와 정보

의 흐름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세스 모델링을 실시. 도식화 하였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수익 및 비용항목을 분석하여 타당성분석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함

으로써 재건축사업의 타당성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

여, 1981년 미 공군에서 ICAM (Int egrated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프로젝트

의 생산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목적으로 개발된 IDEF 모델링 방법 중 기능모형의 모

델링에 쓰이는 IDEF 0(IDEF Function Modeling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2) 아파트 재건축 사업 타당성 분석의 일반적인 절차를 기본 건축계획 및 사업기

간 산정 프로세스, 사업비 산정 프로세스, 분양수익 산정 프로세스, 사업타당성 분석

프로세스의 4개 프로세스로 나누었다.

(3) 기본건축계획 및 사업기간 산정 프로세스는 기본건축 계획설정 , 공사기간 산

정, 사업기간산정의 3개 박스(A ctiv ity )로 구성하였다.

(4) 사업비 산정 프로세스는 표준공사비 산정, 공사비 산정, 설계비 산정, 감리비

산정, 이주비 금융비용 산정, 재건축 추진비, 신탁등기 및 멸실비, 제세부담금, 기타

경비, 총사업비 산정의 11개 박스(A ctivity )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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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양수익 산정 프로세스는 아파트 단위면적당 적정분양가 산정, 아파트 일반

분양면적 산정, 아파트 분양수익 산정, 상가시설 단위면적당 적정분양가 산정, 상가

시설 일반분양 면적 산정, 상가시설 분양수익 산정, 수익산정의 7개 박스(Act ivity )로

구성하였다.

(7) 사업타당성 분석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순손익평가, 조합측 사업타당성 평가,

개발이익 산정, 프로젝트 Cash F low작성의 4개 박스(A ct ivity )로 구성하였다.

(8) 각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박스(A ctiv ity )와 관련되는 데이터 또는 객체를 입력

(Input ), 제어(Control), 매커니즘(Mechanism ), 출력(Output )으로 나누어 관계를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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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 손익분석 평가 대차대조표

구분 항목 산출근거 금액

투자비용

토지가액

공 사 비

설 계 비

감 리 비

이주 금융비

재건축

추진비

재건축결의비

조합 운영비

안전 진단비

조사.측량비

철거 용역비

신탁등기 및 멸실비

제세부

담금

사업 소득세

부가 가치세

취 득 세

등 록 세

분양경

비

M/ H건립비

M/ H임차료

M/ H운영비

광고선전비

홍보인쇄비

분양대행료

각종분

담금

인입공사비

보증수수료

미술장식품

학교분담금

교통분담금

투자수익
아파트 분양수익

부대시설 분양수익

손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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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재건축사업 타당성분석 프로세스 모델링 총괄

기본건축

계획산정

P P 00 1

사업기간

산 정

P S 00 1

재건축

P roje ct

타 당 성

판 정

P F 00 1

총사업비

산 정

P C 00 1

총수입비

산 정

P B 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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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타당성분석 모델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1. 사례 아파트의 개요

1 .1 현황

사례 프로젝트는 ○○광역시 ○○구 ○○동 99번지외 1필지에 위치한 ○○동 ○○아

파트 단지로서 1985년에 준공된 이후 17년이 경과한 노후아파트이다. 프로젝트 대상 아

파트는 85,617.00㎡ (25,899.14평)의 대규모 부지에 용적율이 60.37%에 불과해서, 토지이용

도가 현저히 낮고, 주변에 최근 입주한 고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상대적인 주거환경

슬럼화 우려마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입주 당시의 난방방식인 연탄보일러 구조는 가스

및 기름보일러로 세대별 각각 무분별하게 교체되어 연도 (煙道), 가스관, 기름탱크 등의

난방설비가 혼재되어 있으며, 급수 및 오·배수관이 노후되어 누수 및 파열사고가 빈번

하고, 급수압이 낮아 4∼5층 거주세대는 급수관 폐색으로 수전을 동시 사용할 수가 없으

며, 옥상층의 누수가 잦아 수 차례에 걸친 방수공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누수가 진행

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물의 구조안전뿐만 아니라 설비의 과다한 수선 및 유지비가 요구

되고 있다.

□ 기존건축물의 개요

■ 건축면적 : 10,338㎡ (3,127평)

■ 연면적 : 52,860㎡ (15,890평)

■ 건폐율 : 11.86%

■ 용적율 : 60.37%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5층 26개동 920세대

■ 난방방식 : 개별 연탄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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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재건축 진행현황

사례 프로젝트는 2000년 6월에 창립총회를 실시하여 재건축을 결의하였으며, 2000년 7

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심의위원회 개최후, 2000년 8월에 재건

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에 공사 착공 등 시

행하는 절차가 남아있으나,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의 건설경기 침체와 사업타당성분석의

미비로 인하여 조합원의 무상지분율에 대한 혼선과 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 기본 건축계획 및 사업기간 산정

2 .1 기본 건축계획

재건축아파트의 일반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이 해당지역의 주민임을 감안해서 해

당지역의 아파트 평형구성의 특징과 지역의 소득수준, 수요자의 성향 및 성향변화의

추세를 포착해서 적정 평형을 구성해야 한다.

아파트의 평형 및 형식은 분양율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

로 실수요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해당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맡은 S사의 건축계획안을 대상으로 타당

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기본설계는 지상 15층∼25층의 규모로 철근콘크

리트 벽식구조로서 건물 총 22개 동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부지 85,617.00㎡에 건축면적 13,011.32㎡(3,920.31평), 총 연면적 313,734.35㎡

(94,904평)로, 기존의 건폐율 11.86%, 용적율, 60.37%의 저밀도 아파트 단지를 건폐

율 15.24%, 용적율 292.10%의 고밀도로 설계함으로써 토지이용율을 현저히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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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 ○○동○○아파트 재건축사업 단지 개요

사업명 ○○동 ○○ 아파트 재건축 공사

사업주 ○○동 ○○ 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업위치 ○○광역시 ○○구 ○○동 99번지 외 1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대지면적 85,617.00㎡

실사용대지면적 85,402.00㎡

계획도로 공제면적 215.00㎡

제외면적 0.00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규모 지상 15, 18, 19, 20, 21, 22, 23, 24, 25

연면적

지상연면적
249,462.45

(75,462.39평)
총연면적

313,734.35

(94,904.64평)
지하연면적

64,271.91

(19,442.25평)

건축면적 13,011.32

건폐율 15.24%

용적율 292.10%

주차대수
아파트 2340대(지상 :672대, 지하 1668대), 근린생활시설

:10대

세대수 2,34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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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공사 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실행한 대한주택공사 표준

공사기간 설정기준을 적용하여 공사기간을 산정 하였다.

건축공사기간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일반표준공사기간에 공사여건에 따른 조정

기간을 더하여 산정 한다.

가 . 표준건축공사 기간산정

사례 프로젝트는 25층의 RC조 건축물로 일반건축공사 7층 이상에 해당하므

로, 표 5에 의거 해당식을 대응하면 아래와 같다.

■ 일반표준공사기간 = 170일 + 30일 + 16일 24 + 10 2

= 604일

나 . 공사여건에 따른 조정기간

(1 ) 공사규모

공사규모에 따른 조정기간은 크게 지하층의 층수 경사지붕의 여부 지하주

차장의 주차대수에 따라 조건을 설정하여 공사기간을 추가 산정하도록 하였

다.

① 지하층

사례프로젝트는 12개의 지하시설물이 있으며 최대 지하층수는 3층으로 표

6의 산정식에 따라 조정기간을 산정한 결과 아래와 같이 135일 이었다.

■ 지하층규모에 따른 조정기간 = 95일(지하2층)＋40일(2개층초과층수)

＝ 1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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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 ○○동 ○○ 아파트 지하시설물의 개요

지하시설물 지하층수 연면적(㎡)

지하주차장#1 지하3층 8344.98

지하주차장#2 지하3층 4422.92

지하주차장#3 지하3층 7142.10

지하주차장#4 지하3층 5047.92

지하주차장#5 지하2층 3614.27

지하주차장#6 지하2층 4211.04

지하주차장#7 지하3층 7284.42

지하주차장#8 지하3층 4211.04

지하주차장#9 지하3층 1066.49

지하주차장#10 지하2층 3244.06

지하주차장#11 지하2층 3015.14

전기실, 발전기실,펌프실, 감시실#1 지하2층 842.98

② 지하주차장

사례 프로젝트에는 표 36에서와 같이 11개의 지하주차장이 있으며 각 주

차장 별 주차대수는 160대로서 표 6의 산정식에 따라 산정하면 20일의 공

사기간 추가가 요구된다.

(2 ) 기초 및 지반여건

○○동 ○○ 아파트 재건축 설계용역을 위한 지질조사보고서24)를 바탕으

로한 기초형식 및 기초 PILE은 표 37과 같으며 표 7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

정한 결과 20일의 공사기간 추가가 요구되었다.

24) 한주엔지니어링 (주), ○○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질조사보고서, 2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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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 기초파일 및 기초형식

기초형식

25층 아파트 MA T T H K 1,000

22- 24층 아파트 MA T T H K 1,000

18- 21층 아파트 MAT T H K 800

17층 아파트 MAT T H K 700

부대시설 MAT T H K 700

기초 PILE PHC파일 φ400 10m - 15m

(3 ) 동절기 공사 불가능일

동절기 공사 불가능일은 공사중단기간이 아니고, 공사기간을 산정하기 위

한 기준으로 공사시행의 여부는 주택건설 전문 시방서에서 정한 온도조건에

의한다.

사례프로젝트가 위치한 부산광역시는 표 8의 동절기 공사 불가능일수에

따라 1년에 35일씩 총 70일의 추가적인 공사기간 조정이 요구되었다.

다 . 건축공사기간 산정

건축 공사기간은 일반표준공사기간과 공사여건에 따른 조정기간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8 . 총 공사기간 산정

구분 산정근거 산정일

일반표준

공사기간
170일 + 30일 + 16일 24 + 10 2 604일

지하층 규모에

따른 조정기간
95일(지하2층) + 40일 (2개층 초과층수) 135일

기초 및

지반여건
15m이하 PH C파일= 20일 20일

동절기

공사불가능일
35일 (5급지는 35일)×2 = 70일 70일

계 8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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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총 공사기간 산정

총 공사 기간은 건축공사기간과 건축공사준공 후의 토목 공사기간과 토목공

사준공 후의 조경공사기간을 합친 기간으로 산정한다.

1,000세대 이상일 경우 토목공사는 건축공사 준공 후 최대 40일까지 준공

하여야 하여야 하며, 조경공사는 토목공사 준공 후 25일까지 준공하여야 하므

로 최대 65일의 공사기간을 추가 산정할 수도 있으나 사례프로젝트의 현장조

건상 토목 및 조경공사를 건축공사와 병렬로 시공이 가능하므로 표 38에서와

같이 총 공사기간은 건축공사기간과 동일한 829일이다.

2 .3 사업기간 산정

사례 프로젝트는, 2000년 8월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향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이주, 철거, 시공, 입주, 청산하는 절

차가 남아있다.

잔여 절차의 사업기간을 산정한 결과는 표 39와 같이 50개월 이었다.

표 39 . 재건축 사업기간 산정

구분
최소기간

optimistic
적정기간

m ost likely

최대기간

passimistic

예상기간

PERT

w eighted

average

비고

시공사선정 1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PERT W eight
Average

= ( O + 4 M + P )
6

최소기간 : Optimistic

적정기간 : M ost likely

최대기간 : P essimistic

건축심의 1개월 1개월 2개월 1개월

사업계획승인 1개월 1개월 2개월 1개월

관리처분계획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이주 4개월 6개월 12개월 6개월

철거 2개월 4개월 5개월 4개월

시공 30개월 30개월 32개월 30개월

청산 4개월 5개월 6개월 5개월

계 44개월 50개월 63개월 5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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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비 산정

비용은 투입비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비교적 그 산정이 용이하고 정확하다.

비용의 각 항목은 분석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토지관련비용,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이주금융비, 재건축추진비, 철거용역비, 신탁

등기 및 멸실비, 제세부담금, 기타비용등 8가지로 구분하였다.

3 .1 조합원 출자 자산 산정

가 . 아파트 가격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 각자의 토지소유지분을 재건축사업에 출자하는 것이

지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자산가격 전부를 출자하는 것이 되므로 조

합원 입장에서 사업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아파트의 현재가격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02년 3월 현재 사례 아파트의 매매시세를 조사하여 아파트 가격을 산정

한 결과 아파트 전세대의 가격은 약 ○○○억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4 0 .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자산가격

평형 조합(개인) 조합 (법인) 계 매매가격 총 계

20 270 0 270 81,500,000 ○○ ,○○○ ,○○○ ,○○○

17 130 0 130 66,500,000 ○ ,○○○ ,○○○ ,○○○

15 175 118 293 55,750,000 ○○ ,○○○ ,○○○ ,○○○

13 135 92 227 47,250,000 ○○ ,○○○ ,○○○ ,○○○

계 710 210 9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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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토지가액

재건축사업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

는 개념의 사업이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에서 재건축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할 때, 기존의 건물은

매몰비용(Sunk Cost )으로 간주하고 건물이 철거된 이후의 대지만을 투입비용

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례아파트의 2002년도 표준 공시지가는 590,000(원/ ㎡)으로 전체 토지면적

85,617㎡의 토지가액은 ○○,○○○,○○○,○○○ (원)이다.

3 .2 공사비 예측

가 . 표준 공사비의 산정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개발사업의 공사비를 예측하기 위하여 국내 5개 건설

업체가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건설한 32개 아파트 단지의 공사비 실적자

료를 수집하여 총사업비를 분양면적으로 나누어 표준공사비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과 같다.

나 . 공사비 산정

공사비는 전체 분양면적의 합계와 표준공사비를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총 ○,○○○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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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 . 공사비 산정을 위한 표준공사비

20평대
평당공사비

(원/ 평)
30 평대

평당공사비

(원/ 평)
40 평대

평당공사비

(원/ 평)

사례1 1860156 사례11 1789965 사례21 1905266

사례2 1703254 사례12 1754238 사례22 1723022

사례3 1893899 사례13 1753697 사례23 1683325

사례4 1929626 사례14 1841751 사례24 1582115

사례5 1745757 사례15 1860156 사례25 1616743

사례6 1858532 사례16 1650587 사례26 1585166

사례7 1864306 사례17 1893899 사례27 1813062

사례8 1925356 사례18 1929626 사례28 1794296

사례9 1916995 사례19 1753697 사례29 1809633

사례10 1948572 사례20 1841751 사례30 1746660

표준공사비

(원/ 평)
1864645

표준공사비

(원/ 평)
1806937

표준공사비

(원/ 평)
1725929

표4 2 . 공사비 예측 결과

평형 세대수(세대) 총 분양면적(평)
표준공사비

(원/ 평)
예상공사비

24평형 412 12,538.37 1,864,645 ○○ ,○○○ ,○○○ ,○○○

28평형 352 12,773.80 1,864,645 ○○ ,○○○ ,○○○ ,○○○

31평형 1,218 48,878.12 1,806,937 ○○ ,○○○ ,○○○ ,○○○

44평형 358 19963.24 1,725,929 ○○ ,○○○ ,○○○ ,○○○

계 2340 94,154.24 1,805,275 ○○○ ,○○○ ,○○○ ,○○○

상 가 동 750.39 1,805,275 ○ ,○○○ ,○○○ ,○○○

총 계 94,904.6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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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항목별 비용 산정

가 . 설계비

설계비는 조합과 설계용역을 맡은 S사가 2000년에 협정한 평당 ○○,○○○

원을 사업면적(94,904평)과 곱하여 산정한 결과 ○○억○천○백○십만원 이었

다.

나 . 감리비

(1 ) 감리대상공사비의 산출

본 연구에서는 2001년 9월에서 2002년 3월 사이에 감리자 모집공고를 발

표한 10개 공동주택개발사업에서 감리대상 공사비가 총 공사비에서 차지하

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14에서와 같이 감리대상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약 73%를

차지하였으며, 이 비율을 대상프로젝트에 적용한 결과는 약 ○,○○○억원 이

었다.

(2 ) 감리비의 산출

공동주택의 감리용역비는 감리대상 공사비에 따른 표1525)의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중간부분은 직선보간하여 결정한다.

사례 프로젝트의 감리 용역비를 건설교통부의 감리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

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5)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2002. 1,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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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 ○○○,○○○,○○○,○○○ (원)

감리대상공사비 : ○○○,○○○ ,○○○ ,○○○ (원)

적용요율 : 2.675%

감리비 : ○○○,○○○,○○○,○○○×2.675% = ○,○○○,○○○,○○○ (원)

다 . 이주비 금융비용 산정

(1 ) 이주비 지급방법

사례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

는 방식인 조합원이 시공사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방식은 시공사가 무이자 이주비의 금융이자를 금융기관에 대리지급하

고 이 금액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2 ) 이주비 산정

본 연구에서는 당해 프로젝트의 사업주체인 ○○동 ○○ 아파트 재건축조

합의 요구사항인 세대당 ○○,○○○,○○○원의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급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이주비와 이자비용을 산정하였다.

이자비용 산정의 기준인 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1년 11월 예금은행

가중평균대출금리인 6.92%를 적용하였다.

(3 ) 대출기간 및 금융비용 산정

예정 사업기간을 바탕으로 대출기간을 산정한 결과 45개월 동안 약○○억

원의 금융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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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재건축 추진비용

(1 ) 조합운영비

① 재건축 결의비용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재건축을 결의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까지 실

제 소요된 비용으로 그 내용은 아래의 표 43과 같다.

표 43 . 재건축 결의 비용

항목 비용 비고

회의 운영비 ○○○만원 12회실시

규약인쇄비 ○○○만원

공부발급비 ○○○만원

활 동 비 ○○○만원

계 ○,○○○만원

② 조합운영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준비·개최하여 조합을 설립할 때까지

약 4개월간은 매월 ○○○만원 가량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조합설립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22개월 간은 조합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었으므로 월 ○○○만원이 소요되었

으며, 향후 시공사 선정부터 청산업무완료 당일까지는 조합의 활발한 활

동이 기대되므로 매월 ○,○○○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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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 대출기간 및 금융비용

구분 완료시점 소요기간 조합운영비(원/ 월) 계 (원)

창립총회 2000년 6월 2개월 ○ ,○○○ ,○○○ ○○ ,○○○ ,○○○

조합설립 2000년 8월 2개월 ○ ,○○○ ,○○○ ○○ ,○○○ ,○○○

타당성분석 2002년 5월 1개월 ○ ,○○○ ,○○○ ○ ,○○○ ,○○○

시공사선정 2002년 7월 2개월 ○○ ,○○○ ,○○○ ○○ ,○○○ ,○○○

건축심의 2002년 8월 1개월 ○○ ,○○○ ,○○○ ○○ ,○○○ ,○○○

사업계획승인 2002년 9월 1개월 ○○ ,○○○ ,○○○ ○○ ,○○○ ,○○○

관리처분계획 2002년 10월 1개월 ○○ ,○○○ ,○○○ ○○ ,○○○ ,○○○

이주 2003년 4월 6개월 ○○ ,○○○ ,○○○ ○○ ,○○○ ,○○○

철거 2003년 7월 4개월 ○○ ,○○○ ,○○○ ○○ ,○○○ ,○○○

시공 2006년 2월 30개월 ○○ ,○○○ ,○○○ ○○○ ,○○○ ,○○○

청산 2006년 8월 5개월 ○○ ,○○○ ,○○○ ○○ ,○○○ ,○○○

총계 56개월 ○○○ ,○○○ ,○○○

(2 ) 각종 조사 및 측량비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안전진단비용과 기본설계를 위하여 실시한 지질조

사 및 측량을 위하여 이미 소요된 비용으로 합계가 ○○ ,○○○ ,○○○원이었다.

표 45 . 각종 조사 및 측량비

항 목 비 용 비 고

지질조사비 ○○○만원 실비

측량비 ○○○만원 실비

안전진단비 ○○○만원 실비

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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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철거비용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내 철거전문업체 5개사의

견적을 받은 결과 E사가 ○○억 ○천○백○십만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였으며 A사가 가장 높은 ○○억 ○천○백○십만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가장 최저가를 제시한 E사의 견적가격인 ○ ,○○○,○○○,○○○원을

예상 철거비용으로 결정하였다.

표 46 . 해체철거 비용 견적

업체 입찰가 (원) 단위㎡당 철거비용 (원)

A사 ○ ,○○○ ,○○○,○○○ 24,290
B사 ○ ,○○○ ,○○○,○○○ 25,047
C사 ○ ,○○○ ,○○○,○○○ 24,499
D사 ○ ,○○○ ,○○○,○○○ 26,060
E사 ○ ,○○○ ,○○○,○○○ 23,444

(4 ) 각종등기비용

① 신탁등기 및 멸실

표 47 . 신탁등기 및 멸실비용

비 고 신탁등기 비용 신탁등기 멸실비용

등 록 세 30,000원/ 세대 3,000원/ 세대

교 육 세 600원/ 세대 600원/ 세대

등기 수입증지 5,000원/ 세대 1,000원/ 세대

대행 수수료 50,000원/ 세대 30,000원/ 세대

85,600원/ 세대 34,600원/ 세대

85,600×920=78,752,000 34,600×920=3,183,2000

총 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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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존등기

재건축조합은 시장 등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입주하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

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대지 및 건축시설 중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명의로 등기한 후 매입

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존등기의 비용의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 보존등기비 = 공사비×70%×3%

= ○○○ ,○○○ ,○○○ ,○○○×0.7×0.03 = ○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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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익 산정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은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으로 구분할수 있으며, 조

합원의 부담금과 일반인들의 분양금이 수익항목에 해당한다.

4 .1 아파트 분양수익 산정

가 . 아파트 분양가격 책정방법26 )

나 .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

시장성분석은 유사지역에서의 가격형성을 동향을 참조하고 인근지역 및 동

일 수급권과 같은 경쟁적인 위치에서의 부동산 개발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시장

에서의 경쟁력을 평가한다.

(1 ) 부산광역시 아파트 분양시세

2002. 3월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분양되고있는 19개 단지의 각 평형대별

분양가격을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8 및 그림12와 같

다.

① 지역별 분양시세

부산광역시에서는 분양되고 있는 19개 신규 아파트단지의 지역별 분양시

세를 분석한 결과 부산광역시청의 이전 후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는 연재구 거제동과, 해운대 해수욕장과 달맞이 고개가 인근하여 주변경

관이 수려한 해운대구 우동과 남구 용호동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500

26) 안병욱,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1권 제1호 2001년 4월, 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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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을 상회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산광역시의 외곽에 위치하여 택지 개발이 활발한 북구 화명동과,

비교적 지대가 높고 교통이 불편한 해운대구 반여동의 분양가격은 평당

300만원대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48 . 부산광역시 지역별 아파트 분양시세

구분 용호동 화명동 감천동 하단동 거제동 반여동 중동

20평이상 469.0 334.6 376.0 412.2 490.6 371.3 471.6

30평이상 491.4 360.3 389.7 415.6 509.0 381.1 502.3

40평이상 525.5 373.6 423.3 427.7 553.9 396.6 550.9

50평이상 536.3 378.9 430.0 430.0 559.6 414.0 609.0
평 균 505.6 361.9 404.8 421.4 528.3 390.8 533.5
분 산 575.9 234.7 406.9 46.4 685.8 209.2 2161.6

표준편차 24.0 15.3 20.2 6.8 26.2 14.5 46.5

그림 12 . 부산광역시 지역별 아파트 분양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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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형대별 분양가격

아파트 분양가격을 평형대 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평형이 크질

수록 평당 분양가격이 높았다.

각 평형대별 분양가격의 편차는 해운대구 중동이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

하게 크게 나타난 반면, 사하구 하단동에서는 평형별 편차가 아주 미소하

였다.

(2 ) ○○구 아파트 시세

○○구에 위치한 72개 아파트단지의 평당 매매가격을 각 동별로 평균한

결과 그림 13에서와 같이 괘법동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이 가장 높았으며

모라동이 가장 낮았다.

○○구는 사상공업단지가 위치하여 공해와 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평균 아파트의 매매시세가 타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공단 외곽으로 경부선이 지나고 있고 ○○광역시 중심지와 남해고

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최근들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대

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점차 주거·상업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141만평에 이르는 광활한 삼락고수부지 개발을 통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

하여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점차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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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 ○○구 아파트 단지 평균 매매가격

(3 ) ○○동 아파트 시세

○○동에 위치한 8개 단지별 평균 평당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동

사업대상 아파트단지인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가장 높았으며,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럭키, 삼성타워, 신흥동백 아파트가 비교적 낮았다.

준공후 17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인 ○○동 ○○아파트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게된 주요 원인으로는 ○○동에 위치한 타 아파트에 비하여 비교적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재건축대상이 아닌 럭키, 삼성타워, 신흥동백 아파트는 10년전 준

공되어 ○○동 내의 타 아파트에 비하여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장 낮

은 가격대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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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 ○○동 소재 아파트 단지의 개요

아파트명
단지규모

준공일자
층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대동아파트 24 2 358 37,239 1998 / 5

대림아파트 25 6 741 89,059 1999 / 8

럭키아파트 15 4 441 45,968 1993 / 9

삼성타워아파트 20 2 208 22,771 1993 / 11

신흥동백아파트 6 3 156 12,634 1992 / 11

엄궁아파트 5 12 460 24,201 1983 / 11

주공아파트 5 26 920 52,437 1985 / 12

코오롱아파트 25 13 1,158 133,619 1999 / 6

한신1차아파트 22 2 200 28,902 1998 / 7

한신2차아파트 25 11 1,016 129,330 1999 / 8

그림 14 . ○○동 소재 아파트 단지의 평형별 평균 매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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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의 결정

사례 프로젝트인 ○○동○○아파트는 ○○동의 인근지역이면서 지하철역

세권에 들어가는 하단동 아파트보다는 입지가 나쁘지만, ○○동의 인근 아

파트 단지에 비하여 비교적 지대가 낮고, 대로와 인근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2,340세대의 대단지로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므로, ○○동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코오롱 아파트와 대림아파트의 매매가격보다는 상회할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단동의 신규 아파트단지의 분양가격

을 최고가격으로 하고 인근지역 최상위 아파트단지의 매매가격을 최하가격

으로, 교통 및 입지여건이 비슷한 반여동의 분양가격을 예상 분양가격으로

하여 적정분양가격을 산정한 결과 아래와 같은 가격을 얻을 수 있었다.

표 5 0 . 적정분양가격의 산정 (만원/ 평)

구분 하단동(O) 반여동(M ) ○○동(P) 적정분양가 산정식

20평이상 412.2 371.3 331 .3 371.5 PERT W eight
Av erag e

= ( O + 4 M + P)
6

최소가격 : Optimistic

적정가격 : M ost likely

최대가격 : P essimistic

30평이상 415.6 381.1 350 .0 381.7

40평이상 427.7 396.6 308 .0 387.0

다 . 아파트 분양금액 결정

(1 ) 아파트 분양가액 결정

각 평형대별 적정분양가격을 분양평형과 해당 세대수로 곱하여 아파트 분

양가격을 산정 한 결과 표 51에서와 같이 ○,○○○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분양금은 아파트 분양계약시 분양총액의 10%를 계약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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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한 뒤, 중도금 70%를 매 3개월마다 분할하여 납부하고, 입주시 20%의

잔금을 지불한다

표 5 1 . 아파트 분양가액

형별 세대수 적정분양가 분양면적(평) 계(원)

24평형 412 3,715,000 12,538.37 ○○ ,○○○ ,○○○ ,○○○

28평형 352 3,715,000 12,773.80 ○○ ,○○○ ,○○○ ,○○○

31평형 1,218 3,817,000 48,878.12 ○○○ ,○○○ ,○○○ ,○○○

44평형 358 3,870,000 19963.95 ○○ ,○○○ ,○○○ ,○○○

총계 2340 3,800,816 94,154.24 ○○○ ,○○○ ,○○○ ,○○○

(2 ) 아파트 분양수익

본 연구에서는 조합원의 무상지분율을 100%를 가정하여 일반분양금을 산

정하였다.

여기서 일반분양분은 아파트 전체 공급면적에서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지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면적으로 조합원이 자기의 지분을 초과한 면적을

분양 받음으로써 조합에 지불하는 추가 부담하게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일반분양금은 일반분양분과 표준분양가격으로 산정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는 아래와 같다.

■ 아파트 연면적 : 94,154.24(평)

■ 조합원분양분 : 25,536(평)

■ 일반분양분 : 68,618.53(평)

■ 표준분양가(평당) : 3,800,817(원) 총분양 금액÷총 분양면적

■ 분 양 수 익 : ○○○ ,○○○ ,○○○ ,○○○ (원) 일반분양면적÷표준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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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 . 조합원 대지지분

구분 동수 구분 전용면적(평) 세대수
각 평형별

대지지분(평)
각 평형대별

대지지분(평)

99번지 21개동

13.65 12.02 90 21.9 1971

15.77 14.14 50 25.54 1277

15.88 14.25 80 25.74 2059.2

17.81 16.29 95 29.43 2795.85

17.91 16.29 198 29.43 5827.14

20.43 18.69 95 33.76 3207.2

20.55 18.69 132 33.76 4456.32

105번지 5개동 13.65 12.02 180 21.9 3942

계 25535.71

4 .2 아파트 부대시설 분양수익 산정

가 . 아파트 부대시설 분양가액

부대시설은 일반적으로 최저 수준의 가격을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후 경쟁입

찰에 의해 최종 낙찰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층별 단위면

적당 분양가격을 부대시설의 면적과 곱하여 분양금액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는 아래의 표 53과 같다.

표 53 . 아파트 부대시설 분양금

구분 연면적 (평) 평균분양가격 (원) 계

지하1층 73 6,802,650 ○○○,○○○ ,○○○

지상1층 225.80 9,070,200 ○,○○○,○○○ ,○○○

지상2층 225.80 7,558,500 ○,○○○,○○○ ,○○○

지상3층 225.80 6,046,800 ○,○○○,○○○ ,○○○

계 754.40 7,484,9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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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부대시설 분양수익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분양수익에의 적용과 마찬가지로 상가 조합원의 무

상지분율을 100%를 가정하여 일반분양금을 산정하였다.

일반분양금은 부대시설 전체 공급면적에서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면적과 표준분양가격으로 산정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는 아래와 같다.

■ 상가공급면적 : 750.40(평)

■ 조합원분양분 : 364.77(평)

■ 일반분양분 : 385.63(평)

■ 표준분양가(평당): ○ ,○○○ ,○○○(원) 상가분양총액÷분양상가 총면적

■ 분 양 수 익 : ○ ,○○○ ,○○○ ,○○○(원) 일반상가분양면적÷표준분양가

표 54 . 부대시설 대지지분

구분 동수 구분 전용면적(평) 평형별대지지분(평)

99번지 2개동

101호 24.12 44.36

102호 15.09 29.85

103호 19.34 35.81

104호 19.46 35.81

105호 28.81 53.06

201호 90.17 55.34

2 `02호 28.81 53.06

105번지 1개동
1호 14.7 28.74

1호 14.7 28.74

계 3개동 255.2 3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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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업소득세 27) 산정

5 .1 사업소득세 산정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의 식에 의해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

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 사업소득금액 =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 소요된 필요경비

가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

으로 한다. 즉 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상가 및 주택과 자기

의 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

양대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분양수익에 해당한다.

■ 아파트 분양수익 : ○○○ ,○○○ ,○○○ ,○○○ (원)

■ 부대시설 분양수익 : ○ ,○○○,○○○,○○○ (원)

■ 총 수입금액 : ○○○ ,○○○ ,○○○,○○○ (원)

나 . 필요경비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는 크게 토지가액과 공사도급금액으로 대별된다.

27) 건설교통부, 재건축업무편람, 2000, 건설교통부

2002년 7월에 시행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입법예고안에서는 조합을 법인

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

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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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토지가액

■ 공시지가 (㎡당) : 590,000(원)

■ 대지면적 (㎡) : 85,617 ㎡

■ 토지가액 (㎡당) : ○○,○○○,○○○ ,○○○ (원)

다 . 공사도급금액

총 수입액에서 일반분양 수입에 대응하는 건축비 상당액은 전체공사도급금

액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건축비상당액을 안분 계산한 금액이다.

■ 아파트분 공사도급액

○○○ ,○○○ ,○○○ ,○○○ (공사비)×72.88％(일반분양비율)＝○○○ ,○○○ ,○○○ ,○○○ (원)

■ 부대상가분 공사도급액

○ ,○○○ ,○○○ ,○○○ (공사비)×51.39％(일반분양비율)＝○○○ ,○○○ ,○○○ (원)

■ 총 공사 도급액 : ○○○,○○○,○○○,○○○ (원)

라 . 종합소득세

표 55 . 종합소득세

구분 항목 금액(원)

총수입금액

아파트 분양수익 ○○○ ,○○○ ,○○○ ,○○○

부대시설분양수익 ○ ,○○○ ,○○○ ,○○○

계 ○○○ ,○○○ ,○○○ ,○○○

필요비용

토지가액 ○○ ,○○○ ,○○○ ,○○○

공사도급금액 ○○○ ,○○○ ,○○○ ,○○○

계 ○○○ ,○○○ ,○○○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비용 ○○ ,○○○ ,○○○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세율 (0.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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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업타당성 분석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 사업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프로젝트로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주체인 시행사(시공사가 동일 시행사가 될 수 있

음)와 조합 쌍방의 입장에서 프로젝트의 손익을 분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주체라 하더라도 조합측의 목적은 해당 대지를 제공하고,

시행사와 합의 도출된 무상지분율에 의거 실지 거주 면적을 확보하는데 있으

므로 조합측면에서의 손익분석은 재건축 후 확보된 실거주 면적의 자산가치

(분양가액)와 재건축 이전의 자산가치를 비교함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반면, 조합측에 무상지분을 보상하고 남은 잔여 분양분의 분양수익과 투입

비용의 관계를 통해 사업성을 평가해야 하는 시행자 측면에서의 사업성분석은

단순한 손익분석 뿐 아니라 Cash flow에 의한 비용·편익분석과 NPV (Net

Present Value), IRR (Int ernal Rate of Return )과 같은 다양한 사업성분석지표

에 의한 분석이 요구된다.

6 .1 조합측 사업성분석

가 . 손익분석

조합측면에서의 프로젝트의 손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재건축전 아파트 전 세대

의 자산가치와 재건축 후 무상지분율(100%로 가정)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무상

으로 보상받은 조합원 분양분의 자산가치(분양가액)를 비교·분석한 결과 표 56

과 같이 ○○○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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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 조합측 손익분석

구 분 조합원분양분(평) 표준분양가 조합원지분 분양가액

투자수익 아파트 23,454 3,800,817 ○○ ,○○○ ,○○○ ,○○○

상 가 364.77 7,768,179 ○ ,○○○ ,○○○ ,○○○

계 ○○,○○○,○○○,○○○

투자비용 아파트시가 ○○,○○○,○○○,○○○

상가 시설 ○,○○○,○○○,○○○

계 ○○,○○○,○○○,○○○

손익 평가 ○○,○○○,○○○,○○○

나 . 무상지분율 산정

무상지분은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들이 자신의 대지지분으로 추가 비용없이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

예컨대 재건축 전의 아파트 대지지분이 20평이고 재건축시 무상지분율이

150%라면 재건축 후에 건평 30평 아파트에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는 일 없이 입

주할 수 있다.

무상지분율은 아파트의 대지지분 또는 공급면적과 재건축 후 시공사로부터 무

상으로 보상받는 무상지분을 상호·비교하여 나타낼 수 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 사업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프로젝트로

프로젝트의 개발이익은 조합과 시공사가 일정비율 씩 배분하게 된다.

따라서 시공사의 이익은 증가할수록 무상지분율은 낮아지며, 시공사의 개발이

익이 0 이 될 때 조합원들에게 보상되는 무상지분율은 최대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상지분율을 대지지분의 100%로 가정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시공사의 개발이익이 0 이 되는 최대 무상지분율은 표 57과 같이

대지지분의 1.125로 나타났다.

- 100 -



표 57 . 최대 무상지분율

항목 산정기준 금액

개발이익 총수입금액- 필요비용 ○○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세율(0.3) ○○ ,○○○,○○○,○○○

순개발이익 개발이익- 종합소득세

○○ ,○○○,○○○,○○○

NPV :○○,○○○,○○○,○○○

순개발면적 순개발이익(NPV)/ 평당 평균분양가 ○○○○ .○○

최대무상지분율 1+(순개발면적/ 대지면적) 1.125

6 .2 시공사측 사업성분석

가 . 손익분석

시공사는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조합측에 일정량의 무상지분

을 보상하고 남은 잔여 분양분의 분양수익으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다.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무상지분을 제외한 잔여 지분의 총 분양수익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된 총 투자비용을 비교, 검토한 결과 ○○○억원의 이익

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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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 시공사측 손익분석

구분 항목 금액(원)

투자 비용

토지 가액 0

공 사 비 ○○○,○○○,○○○,○○○

설 계 비 ○,○○○,○○○,○○○

감 리 비 ○,○○○,○○○,○○○

이주비 금융비용 ○,○○○,○○○,○○○

재건축 결의 비용 ○○,○○○,○○○

조합운영비 ○○○,○○○,○○○

조사.측량비 ○○,○○○,○○○

철거 비용 ○,○○○,○○○,○○○

신탁등기.멸실비용 ○○,○○○,○○○

보존 등기비 ○,○○○,○○○,○○○

종합 소득세 ○○,○○○,○○○,○○○

계 ○○○,○○○,○○○,○○○

분양 수익

아파트 분양 수익 ○○○,○○○,○○○,○○○

부대시설 분양 수익 ○○,○○○,○○○,○○○

계 ○○○,○○○,○○○,○○○

손익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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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프로젝트 Cas h F low

(1 ) Ca s h Out F low

그림 15 . 아파트 시공비 Cas h F low

그림 16 . 간접공사비 Ca s h F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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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a s h Inf low

분양시기는 골조가 완성 90%이상 완성되는 2003년 10월에 분양을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분양금 상환은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식으로 계약시 계약금을 10% 지급하고, 중도금을 3개월마다

17.5%씩 4회에 걸쳐 분납한 뒤, 입주시에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16 . Ca s h In f lo w

(3 ) Ca s h F low

그림 17 . Ca s h F lo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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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순현재가치법 (N P V )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은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미래의 모든 현

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가로 나타내어 사업의 경제성을 가늠하

는 기법으로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선택에 있어서는 순현가가 가장 큰 투자

안을 선택하며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일 때는 순현가가 0보다 큰 안을 선택하

는 타당성 분석기법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N P V =
n

t = 0

B t
( 1 + r) t -

n

t = 0

Ct
( 1 + r ) t

B t t년도의 편익 또는 수익

C t t년도의 비용

r 할인율 : 0.7％

n 사업기간 : 5년

라 . . 내부수익률법 (IRR )

내부수익율법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 즉, 투자안의 순현가(NPV )가 0 이 되는 할인율을 구함으로써 투자안

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내부수익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사

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타당성분석기법으로 일반적으로 상호 배타적

인 투자안의 선택에 있어서는 내부수익율이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n

t = 0

B t
( 1 + IR R ) t =

n

t = 0

Ct
( 1 + IR R ) t

B t t년도의 편익 또는 수익

C t t년도의 비용

r 할인율. n 사업기간(분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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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소 결

아파트 재건축사업 타당성 분석시스템에 ○○광역시 ○○구에 위치한 ○○아파트

를 대상으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사례 아파트는 1985년에 준공된 이후 17년이 경과한 노후아파트로 주변에 최

근 입주한 고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상대적인 주거환경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

다.

(3) 해당지역의 아파트 평형구성의 특징과 지역의 소득수준, 수요자의 성향 및 성

향변화의 추세를 포착하여 기본 건축계획을 세운 결과, 건축면적 13,011.32㎡, 총 연

면적 313,734.35㎡로 건폐율 15.24%, 용적율 292.10%의 고밀도로 설계하여 토지이용

율을 높혔다.

(6) 아파트의 공사비를 예측하기 위하여 국내 5개 건설업체가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건설한 32개 아파트 단지의 공사비 실적자료를 수집하여 표준공사비를 산정

하여 총공사비를 예측하였다.

(8) 지역별·평형대별 분양시세와 매매시세를 바탕으로 적정 아파트 분양가격을

산정한 결과 단위면적당 380만원/ (평)이었다.

(9) 재건축사업 타당성 분석을 조합측과 시공사측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조합측

타당성분석은 손익분석과 무상지분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공사측 타당성분석은

손익분석과 Cash Flow , NPV , IRR분석을 실시하였다.

(10) 조합측면에서 손익을 분석한 결과 약 ○○○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무상지분율은 대지지분의 112.5%로 산정되어 사업의 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시공사측의 손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NPV가 ○○○억원으로 산정되어 시공사 입장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본 연구에서 구축된 재건축사업 타당성 분석 모델 시스템이 실

질적 분석 및 적용에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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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 론

1962년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인 마포아파트가 착공된 이후 도시화·산

업화로 심화된 주택난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되어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아파트는, 오늘날 편리하고 쾌적함 등, 아파트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건설당시에는 비교적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인식되던 아파트는

구조·설계·기능 등에 대한 거주자의 욕구가 증대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와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라,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축사업과 달리 재건축조합의 설립 등, 사업시행의

절차가 복잡하고,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조

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서, 재건축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검증하는 객관적인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사, 시공사 등 많은 주체들

이 참여함에 따라 각 주체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오해와 불신, 분쟁 등

주민마찰의 온상이 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의 중심과제는 기획단계에서 재건축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하

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함으로써 개발이익 및 리스크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각 참여주체별 오해와 분쟁을 없애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아파트 재건축사업

타당성 분석모델을 구축.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아파트 재건축사

업의 추진절차와 방법 등 재건축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일반적인 부동산 개

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절차를 조사하였다. 또한 재건축사업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 및 비용항목과 산정방법을 조사하여 재건축사업타당성 분석의 일반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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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였다.

재건축사업 타당성분석의 일반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생산 시스템 분

석 및 설계의 모델링에 가장 많이 쓰이는 IDEF 0 (IDEF F unction Modeling )방법론

을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타당성분석을 위한 타당성분석 모델링을 실시하

였으며, 또한 모델링된 타당성분석 프로세스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광역

시 ○○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프로세스에 따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용분석에 대한 산정방식등 제반사항 적용이 전반적으로 용이하고, 유효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재건축사업의 투명성, 중립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공사의 적절한 투자를 유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 제시된 타당성 분석 대상항목을 조금

더 상세항목으로 세분화시켜 전문성을 부여하고, 교육·컨설팅제도 도입 등을 통한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을 보완시켜 사업규모산정에 대한 용적율, 무상지분율의 분배,

이주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함께 능력있는 시공사가 중립적이

고 합리적으로 선정되어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도록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

계자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재건축의 개념이 단순한 주거공간의 확장을 통한 재산권 보장차원을 넘어서 쾌적

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발전의 이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재건축관련

법규정비를 통한 투명한 행정의 실시, 조합원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제고, 시

공사의 이윤 확보에 대한 적정비율을 도시환경 조성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의 재건

축사업 참여 등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개념의 올바른 재건축문화가 형성

될 것을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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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asibility Analysis System F or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

Jeong - m an Jeon g

Interdiscip linary P rog ram of Cons truction E ng ineering and M anag em ent

Graduate School P ukyong N ational Univers ity

A b stract

T he recon struct ion of an apartm ent is a rebuildin g task that the ow ners of an

ex ist ing old age inferiority h ou ses form a con sort ium and hire a contractor to

rem ov e the old hou ses and build n ew apartm ent s .

T he side affirm ativ e econ omic effect is v ery large, an d, a s for the rebuilding t ask , a

nat ion can do employm ent inv ention effect s in efficient act ion and con struct ion

bu sin ess of a lim ited country not to m ention a dw ellin g environm ent improv em ent

and hou se supplyin g ex pan sion .

A recon struct ion project is v ery complex and requires t echnical kn ow ledges and

ex periences , h ow ev er , the con sort ium u su ally does n ot hav e any related kn ow ledg e.

In this th esis , w e sug gest ed a sy st em atic procedure to ex ecute a recon stru ct ion

proj ect focu sed on the profit ability an aly sis .

A model is dev eloped to ident ify and calculate all r elev ant cost an d rev enu e to the

proj ect u sing th e IDEF O m ethodology . for the v alidity of the m odel, an ex ample

proj ect is chosen and th e feasibility stu dy is carried. T he proposed procedure show s

v ery good perform an ce to apply to the pro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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